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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과 세금 
 

개인의 도민세·구시정촌(区市町村)민세 

개인의 도민세와 구시정촌(区市町村)민세는 일반적으로 「개인주민세」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도나 구시정촌(区市町村)에서 주민에게 제공하는 밀착된 행정 서비스의 소요경비를 
주민에게 그 능력 (담세력)에 따라 널리 분담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의 주민세는 전년도의 소득금액에 따라 과세되는 「소득할(所得割)」, 소득 금액에 관계 
없이 정액으로 과세되는 「균등할(均等割)」, 저축금의 이자 등에 과세되는 
「이자할(利子割)」 (15 페이지 참조), 일정 상장주등의 배당 등에 과세되는 「배당할(配当
割)」 (16 페이지 참조), 원천징수 선택 계좌내의 주식등의 양도 이익에 과세되는 「주식등 
양도 소득할(所得割)」 (17 페이지 참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득할(所得割)과 균등할(均等割)에 대해서는 1 월 1 일 현재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 
과세의 대상이며, 각 구시정촌(区市町村)이 도민세분과 구시정촌(区市町村)민세를 일괄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에 사무소나 집 내지 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분으로서, 당해 구시정촌(区市町村)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균등할(均等割)만 과세됩니다. 
 

[납세하실 분] 
   

구 분 소득할(所得割) 균등할(均等割)

1 월 1 일 현재 도내에 주소가 있는 분 ¹ ¹ 

1 월 1 일 현재 도내에 사무소·가옥을 보유하고 있는 분 
(임차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만 임대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으로서, 당해 
구시정촌(区市町村)내에 주소가 없는 분 

× ¹ 

 ¹…과세대상 ×…과세대상 외 

[납세액] 

(1) 소득할(所得割)액 

( 전년도의 총소득금액 등 − 소득공제액 ) × 세율 − 세액공제액
 

¹ 세율  
세율 

과세소득금액 
도민세 구시정촌(区市町村)민세 

일률 4% 6% 
 

 (주)소득공제에 대해서는 9 페이지를,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11 페이지를 각각 참조하여 주십시오. 

 

(2) 균등할(均等割)액 
 

도민세액(1,000 엔) + 구시정촌(区市町村)민세액(3,000 엔)
  

[납세시기와 방법] 

•급여소득자 이외：구시정촌(区市町村)으로부터 송부되는 납세통지서에 의해 연 4 회로 나누어 
납부합니다. 

•급여소득자     ：6 월부터 다음해 5 월까지 매달 급여에서 특별징수(사전공제)됩니다. 
 

 

♦ 개인주민세의 신고는? 

3 월 15 일까지, 전년도（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 1 년간의 소득을 1 월 1 일 현재의 주소지인 
구시정촌(区市町村)에 신고합니다. 단. 이하의 경우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¹소득세의 확정신고를 한 분 
¹급여소득 또는 공적연금 등에 의한 소득만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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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이란? 

전년도 1 년간의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합산하여 계산되는 소득 

소득의 종류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개요) 비   고 

이 자 소 득※1 
(일률분리 과세에 
속하는 것은 
제외함) 

공사채, 예저금의 
이자 등 

(수입금액) 
상세한 내용은 
15 페이지 참조 

배당소득※2 
주식이나 출자의 

배당 등 
(수입금액) − (원본취득을 위한 부채의 이자)  

부 동 산 소 득 지대, 집세 등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사 업 소 득 
농업, 상업 등 사업 

에서 발생하는 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급 여 소 득 회사원의 급여 등 (수입금액)     −   (급여소득공제액) 
급여소득공제액은 
아래의 표를 참조

양 도 소 득 

부동산 및 주식 등 

이외의 자산의 양도 

에 의한 소득 

(총수입금액) − (취득비＋양도비용) − (특별공제액) 
장기의 양도소득 
은 1/2 이 과세대 
상 

일 시 소 득 퀴즈의 상금 등 (총수입금액) −
 그 수입을 얻기 

위해 지출한 금액
− (특별공제액) 1/2 이 과세대상 

공적연금····· 

(공적연금 등의 수입금액) 

 

−
 

(공적연금 등 공제액) 

공적연금 등 
공제액은 
아래표를 참조 잡 소 득 

다른 소득에 합치 
하지 않는 것 

(공적연금, 기타) 
기타…···········(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1 일반적으로 이자 소득은 도민세 이자할(利子割)(15페이지 참조)이 특별징수의 방법에 의해 일률분리 과세되므로 종합 

과세의 소득의 대상외가 됩니다.  
※2 배당 소득 중 일정한 상장주등의 배당 등에 대해서, 도민세 배당할(配当割)(16페이지 참조)이 특별징수의 방법에 의해 

징수됩니다. 도민세 배당할(配当割)이 특별징수된 상장주등의 배당 등에 대해서는, 원칙으로서 확정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편, 2009년이후에 지불을 받아야 할 상장주등의 배당 등에 대해서는 특별징수외에 종합 과세(배당 공제의 
적용 있어) 또는 신고 분리과세(배당 공제의 적용없슴)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 신고하는 상장주등의 배당 등에 
대해서는 그 전액에 대해서 종합 과세또는  분리과세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통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급여소득공제액의 산출방법 (속산표)  
급여의 연간 수입액 급 여 소 득 공 제 액 

162 만 5,000 엔 이하 65 만엔 

162 만 5,000 엔 초과·180 만엔 이하 수입금액 × 40% 

180 만엔 초과·360 만엔 이하 수입금액 × 30% +  18 만엔 

360 만엔 초과·660 만엔 이하 수입금액 × 20% +  54 만엔  

660 만엔 초과·1,000 만엔 이하 수입금액 × 10% + 120 만엔 

1,000 만엔 초과 수입금액 ×  5% + 170 만엔 

(주) 실제로는 수입금액 660만엔 미만의 공제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별표 제5에 따릅니다. 
  

♦ 공적연금 등 공제액의 산출방법 (속산표) 
 

연령구분 공적연금 등의 수입금액 공적연금 등 공제액 

330 만엔 이하 120 만엔(최저공제액) 

330 만엔 초과·410 만엔 이하 수입금액 × 25% + 37 만 5 천엔 

410 만엔 초과·770 만엔 이하 수입금액 × 15% + 78 만 5 천엔 

65 세 

이상인 경우 

770 만엔 초과 수입금액 × 5% + 155 만 5 천엔 

130 만엔 이하 70 만엔 

130 만엔 초과·410 만엔 이하 수입금액 × 25% + 37 만 5 천엔 

410 만엔 초과·770 만엔 이하 수입금액 × 15% + 78 만 5 천엔 

65 세 

미만인 경우 

770 만엔 초과 수입금액 × 5% + 155 만 5 천엔 

 

(주 1)공적연금 등이란 국민연금, 

후생연금,공제연금,은급,적격퇴

직연금, 확정거출연금 등을 

말합니다. 

(주 2)연령은 전년도 12 월 31 일 

현재의 연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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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계산되는 소득   

소득의 종류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개요) 비   고 

산 림 소 득 
산림의 벌채나 나무를 
팔았을 때의 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특별공제액)  

퇴 직 소 득※1 
퇴직수당, 일시은급(恩給) 
등 

{(수입금액)  − (퇴직소득공제액)} × 1/2  

토지·건물 등의 
양 도 소 득 

토지나 건물 등을 
양도했을 때 

(총수입금액)  − (취득비 + 양도비용) − (특별공제액) 
상세한 내용은 
13,14 페이지 참조 

주 식  등 의 
양도소득 등※ 2 

주식·전환사채 등을 
양도했을 때의 소득 

(총수입금액)  − (취득원가 + 제반 비용 등)  

선물거래 등에 
관 련 되 는 
잡 소 득 

증권등 
선물거래상품선물거래 
및 증권등 선물거래에 
의한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 
소득에서 일정한 것 

(순이익)  

상 장 주 등 의 
배당소득   ※3  

2009 년 1 월 1 일이후에 
지불을 받아야 할 
상장주식 등의 배당 등 

(수입금액)   -  (원본취득을 위한 부채의 이자)  

※1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원칙으로서 다른 소득과 분리하고, 퇴직에 의해 소득이 발생한 해에 과세하는 현년(現年)분리 
과세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2 주식등의 양도 소득 가운데 원천징수 선택계좌내의 상장주등의 양도 소득에 대해서는 도민세 주식등 양도 
소득할(所得割)이 특별징수의 방법에 의해 징수됩니다. 도민세 주식등 양도 소득할(所得割)(17 페이지 참조)이 
특별징수된 상장주등의 양도 소득에 대해서는 확정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3  2009 년이후에 지불을 받아야 할 상장주등의 배당 등에 대해서는 특별징수외에 종합 과세(배당 공제의 적용 있어) 
또는 신고 분리과세(배당 공제의 적용없슴)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 신고하는 상장주등의 배당 등에 대해서는 그 
전액에 대해서 종합과세 또는신고 분리과세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통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과세되지 않는 경우 (비과세) 는? 
 

[소득할(所得割), 균등할(均等割) 모두 비과세인 경우] 

(1)생활보호법에 의해 생활부조를 받고 있는 분 

(2)장애인, 미성년자, 혹은 홀어머니(홀아버지)로 전년 1 년간의 합계소득금액이 125 만엔 이하 (연간 수입으로 

환산해서 급여소득자의 경우 204 만 4,000 엔 미만＊)인 분   *소득세법 별표 제 5 의 금액에 따릅니다. 

(3)전년중의 합계 소득금액※1 이 구시정촌(区市町村)의 조례에서 정하는 액수 이하인 분 

 【23 구내의 경우】 

(A) 공제대상배우자 또는 부양친족이 있는 경우 
 

35 만엔  × (본인·공제대상배우자·부양친족의 합계인수)  ＋ 21 만엔  이하 
 

(B) 공제대상배우자 및 부양친족이 없는 경우······· 35 만엔  이하 

(주) (2)(3)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퇴직소득에 부과되는 분리과세의 소득할(所得割)은 과세됩니다. 

 

[소득할(所得割)만 비과세인 경우] 

전년도의 총소득금액※2 이 아래의 액수 이하인 분 

(A) 공제대상배우자 또는 부양친족이 있는 경우 
 

35 만엔  × (본인·공제대상배우자·부양친족의 합계인수)  ＋ 32 만엔  이하 
 

(B) 공제대상배우자 및 부양친족이 없는 경우･･･ 35 만엔  이하 

(주) 이 경우에도, 퇴직소득에 부과되는 분리과세의 소득할(所得割)은 과세됩니다. 

※1 손실의 이월공제 등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을 말합니다. 

※2 손실의 이월공제 등을 공제한 후의 소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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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란? 

소득 금액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는 것으로, 주민세에는 다음과 같은 공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납세하시는 분에게 부양친족이 몇명 있는지, 병이나 재해등에 의한 지출이 있었는지 등 
개인적인 사정도 고려하여 세금 부담을 산정하기 위해서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종 류 2011 년도 주민세의 소득공제액 (참고) 2011 년분 소득세의 소득공제액 

잡손공제 
(1) 이나 (2)중에서 많은 쪽의 금액 
(1) 손실액 − 총소득금액 등 × 10% 
(2) 재해관련지출의 금액 − 50,000 엔 

좌 동  
(주) 총소득금액 등에 의해 공제액 에 

차이가 날 경우도 있습니다. 

의료비공제 

(2010 년중에 지불한 의료비 (보험금 등의 
보전액은 제외))− (총소득금액 등) × 5% 

(주)10 만엔을 초과한 경우에는 10 만엔 

공제한도액 = 200 만엔 

좌 동 
(주) 총소득금액 등에 의해 공제액 에 

차이가 날 경우도 있습니다.  
(2011년중에 지불한 의료비의 액수로 계산)

사회보험료공제 2010 년 중에 지불한 금액 2011 년 중에 지불한 금액

소규모기업 공제 등 
부금공제 

2010 년 중에 지불한 금액 2011 년 중에 지불한 금액

(1) 일반적인 생명보험료.. 최고 35,000 엔 .....................................최고 50,000 엔
생명보험료공제 

(2) 개인연금보험료......... 최고 35,000 엔 .....................................최고 50,000 엔

지진보험료공제 .................................. 최고 25,000 엔 .....................................최고 50,000 엔

본인·배우자·부양친족 (1 명당)..... 26 만엔 ............................................... 27 만엔

장애인공제 
(특별장애인의 경우는.............. 30 만엔)

(특별장애인의 경우는 ....................... 40 만엔)

(동거특별장애인의 경우는................... 75 만엔)

본인이 홀어머니 또는 홀아버지... 26 만엔 ............................................... 27 만엔
홀어머니(홀아버지)공제 

특정의 홀어머니....................... 30 만엔 ............................................... 35 만엔

근로학생공제 본인이 근로학생....................... 26 만엔 ............................................... 27 만엔

일반의 배우자.......................... 33 만엔 ............................................... 38 만엔

※(동거특별장애인의 경우는 ...... 56 만엔)  

70 세 이상의 배우자.................. 38 만엔 ............................................... 48 만엔
배우자공제 

※(동거특별장애인의 경우는 ...... 61 만엔)  

배우자특별공제 ..................................... 최고 33 만엔 ........................................최고 38 만엔

※연소부양친족(15 세미만)........ 33 만엔

※(동거특별장애인의 경우는 ...... 56 만엔)
폐지 

※특정부양친족 (16 세 이상 23 세 미만의 
부양친족)................................ 45 만엔

(특정부양친족 (19 세이상 23 세미만) 
..................................................63 만엔

※(동거특별장애인의 경우는 ...... 68 만엔)  

일반부양친족(23 세이상 70 세미만) 
............................................ 33 만엔
※(동거특별장애인의 경우는 ...... 56 만엔)
 

일반부양친족(16 세이상 19 세미만) 
............................................... 38 만엔
일반부양친족(23 세이상 70 세미만) 
............................................... 38 만엔

70 세 이상의 부양친족............... 38 만엔 ............................................... 48 만엔

※(동거특별장애인의 경우는 ...... 61 만엔)  

70 세이상의 동거 부모 등 .......... 45 만엔 ............................................... 58 만엔

부양공제 

※(동거특별장애인의 경우는 ...... 68 만엔)  

기초공제 ............................................ 33 만엔 ............................................... 38 만엔
 
(주1) 2011년도의 주민세는 2010년 중의 소득에 부과됩니다. 

(주2) 상기 표의 홀어머니(홀아버지)공제에서 부양공제까지는 소득요건이 있습니다. 

(주3) 특정 홀어머니이란 전년도의 합계소득금액이 500 만엔 이하로서 부양친족의 자녀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4)손해보험료공제는 소득세에 대해서는 2007년도분 부터, 주민세에 대해서는 2008년분부터 지진보험료공제로 

개편되었습니다. 또한 2006 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한 장기 손해보험계약 등에 대해서는 경과조치(10페이지 참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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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료 공제·지진보험료 공제 조견표 

 2011년도 주민세의 소득공제액 (참고) 2011 년분 소득세의 소득공제액 

 지불한 보험료의 금액 생명보험료공제액 지불한 보험료의 금액 생명보험료공제액 

15,000엔 이하의 경우 지불한 보험료의 전액 25,000엔 이하의 경우 지불한 보험료의 전액 

15,000엔 초과· 
40,000엔 이하 
의  경우 

(지불한 보험료 금액의 
합계액) × 1/2 + 7,500엔

25,000엔 초과 
50,000엔 이하 
의 경우 

(지불한 보험료 금액의
합계액) × 1/2 + 
12,500엔 

40,000엔 초과 
70,000엔 이하 
의 경우 

(지불한 보험료 금액의 
합계액) × 1/4 + 
17,500엔 

50,000엔 초과 
100,000엔 이하 
의 경우 

(지불한 보험료 금액의
합계액) × 1/4 + 
25,000엔 

(1)  
일반의 생명 보험료 

70,000엔을 초과한 
경우 35,000엔 

100,000엔을 초과 
한 경우 

50,000엔 

(2) 개인연금보험료 상동 상동 

생명보험
료공제 

(3)  
(1)과 (2)의 모두 

 (1) + (2) 
 

(1) + (2) 

 지불한 보험료의 금액 지진보험료공제액 지불한 보험료의 금액 지진보험료공제액 

(1) 지진보험료 일률 

(지불한 보험료의 
금액)×1/2 

(한도액 25,000 엔) 

일률 

지불한 보험료의 
금액 

(한도액 50,000 엔) 

5,000엔 이하의 경우 지불한 손해보험료의 
전액 10,000엔 이하의 경우 

지불한 손해보험료의 
전액 

5,000엔 초과 
15,000엔 이하 
의 경우 

(지불한 손해보험료 
금액의 합계액) × 1/2  
+ 2,500엔 

10,000엔 초과 
20,000엔 이하 
의 경우 

(지불한 손해보험료 
금액의 합계액) × 1/2  

+ 5,000엔 

※

경
과
조
치 

(2) 
장기손해보험 
계약에 한함 
(2006 년말까지 
체결한 경우) 

15,000엔을 초과한 
경우 10,000엔 

20,000엔을 초과한 
경우 15,000엔 

 
 
 
 
 
 
 

지진보험
료공제 

(3)  
(1)과 (2)의 양방 

 
(1) + (2) 
(한도액 25,000 엔) 

 
(1) + (2) 
(한도액 50,000 엔) 

(주) 손해보험료 공제의 경우 소득세에 대해서는 2007 년분 부터, 주민세에 대해서는 2008 년도분 부터 지진보험료의 
공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진보험료 공제의 경우 소득세에 대해서는 지불한 지진보험료의 전액이 총소득금액 등에서 
공제됩니다(한도액 5 만엔). 또한 주민세에 대해서 는 전년 중에 지불한 지진보험료의 2 분의 1 상당액이 총소득금액 
등에서 공제됩니다(한도액 2 만 5 천엔).  

※ 경과조치로서 2006 년말까지 체결한 장기 손해보험계약(계약기간 10 년 이상, 만기반려금이 있는 것)에 입각한 
손해보험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장기 손해보험료공제가 적용됩니다. 종전의 손해보험료공제와 지진보험료공제 양자를 
적용하는 경우, 공제한도액은 소득세에 대해서는 합해서 5 만엔, 주민세에 대해서는 합해서하여 2 만 5 천엔이 됩니다. 

 

♦ 배우자 공제·배우자 특별공제 조견표 (배우자의 수입이 급여소득인 경우) 
 

2011년도 주민세의 소득공제액 (참고)2011년분 소득세의 소득공제액 

배우자의 
파트타임 

수입 

배우자 
공제 

배우자
특별공제 

배우자의 
파트타임 

수입 

배우자
공제 

배우자
특별공제

배우자의 
파트타임 

수입 

배우자
공제 

배우자
특별공제 

배우자의 
파트타임 

수입 

배우자
공제 

배우자
특별공제

      
70만엔 

미만 38 만엔 0 엔 
105 만엔 

미만 0 엔 38 만엔

75만엔 
미만 33만엔 0엔 

110만엔 
미만 0엔 33만엔 75 〃 〃 〃 110 〃 〃 36 〃 

80 〃 〃 〃 115 〃 〃 31 〃 80 〃 〃 〃 115 〃 〃 31 〃 

85 〃 〃 〃 120 〃 〃 26 〃 85 〃 〃 〃 120 〃 〃 26 〃 

90 〃 〃 〃 125 〃 〃 21 〃 90 〃 〃 〃 125 〃 〃 21 〃 

95 〃 〃 〃 130 〃 〃 16 〃 95 〃 〃 〃 130 〃 〃 16 〃 

100 〃 〃 〃 135 〃 〃 11 〃 100〃 〃 〃 135 〃 〃 11 〃 

103 〃 〃 〃 140 〃 〃 6  〃 103〃 〃 〃 140 〃 〃 6  〃 

103만엔 〃 〃 141 〃 〃 3  〃 103만엔 〃 〃 141 〃 〃 3  〃 

   
141만엔 

이상 〃 0  〃    
141만엔 

이상 〃 0  〃 

 
(주) 배우자 특별 공제는 ①공제를 받는 사람의 그 해에 있어서의 합계 소득금액이 1,000만엔 이하임 ②납세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음 ③다른 사람의 부양친족으로 되지 않음 등의 조건에 해당 할 경우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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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란? 

세액을 산출한 후에 그 세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말하며, 주민세에는 다음과 같은 공제가 있습니다. 
 

(1) 배당공제 
주식의 배당 등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2) 외국세액공제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그 나라의 소득세나 주민세에 상당하는 세금이 과세된 경우에는  일정 방법에 의해 
계산된 금액이 공제됩니다 

(3)기부금세액공제 
지방 자치체나 일정한 단체등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개인 주민세로부터 공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방 자치체(도도부현(都道府県)・구시정촌(区市町村))에대한 기부 금액이 있을 경우  

(A)와 (B)의 합계액 

(A) [도도부현(都道府県)・구시정촌(区市町村)에대한 기부 금액-2,000엔]×10％ 

(B) [도도부현(都道府県)・구시정촌(区市町村)에대한 기부금액-2,000엔] 
×[90％-0～40%(기부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의 한계율※)](상한: 개인 주민세 
소득비율의 1할) 

· 지방 자치체에 기부된 금액 중 2,000엔을 넘는 부분에 대해 개인 주민세소득비율의 
1할을 상한으로서 소득세와 합한 금액이 많은 경우에 전액이 공제됩니다. 

※소득세의 한계세율이란 

소득세의 한계세율이란, 복수의 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가장 높은 세율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득세를 5%와 10%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하는 경우, 금액이 높은 쪽의  세율인 10%가 

한계세율이 됩니다.  

② 주소지의 도도부현(都道府県) 공동 모금회 및 주소지의 일본 적십자사 지부에 대해 
기부가 있을 경우 

[기부금액-2,000엔]×10％ 

③ 각지방 자치체가 조례에의해 지정한 공제대상 기부금의 경우 

아래 (A) 또는 (B) 

(A) 주소지의 도도부현(都道府県)이 지정한 공제 대상 기부금의 
경우(도도부현(都道府県)민세액으로부터 공제) [기부금액-2,000엔]×4％ 

(B) 주소지의 구시정촌(区市町村)이 지정한 공제 대상 기부금의 
경우(구시정촌(区市町村)민세액으로부터 공제) [기부금액-2,000엔]×6％ 

(주1)공제 대상이 되는 기부금의 한도액은①~③을 합쳐, 총소득 금액등의 30%가 됩니다. 

(주2)확정신고를 함으로서 주민세의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샐러리맨, 연금 수급자의 경우는 주소지의 

구시정촌(区市町村)에 있는 간이 신고서를 사용해서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소득세의 

공제는 받을수 없습니다.) 

(주3) 2011년1월1일이후에 지출한 기부금부터는 기부금의 금액이 2,000엔을 초과할 경우에 적용됩니다. 

 

 

 

 

 

 

 

 

 

  
(4)조정공제란 

2007년도의 세원이양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세와 개인주민세의 인적공제액수 (다음 항 참조)의 차이에 근거하는 
부담 증가를 조정하기 위하여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이 소득할(所得割)액수로부터 감액됩니다. 

♦ 개인도민세로부터의 기부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기부금 

도쿄도에서는 소득세의 공제 대상기부 중 다음 기부를 개인도민세로부터의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기부로서 조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① 공익법인등에 대한 기부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서 재무대신이 지정한 

기부금. 

② 특정 공익증진법인(예:공익사단·재단법인,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기부금. 

※학교법인에 대한 기부는 입학때의 기부가 제외됩니다.  

③ 국세청장관의 인정을 받은 NPO 법인(인정 NPO 법인)에 대한 기부금. 

상기 중 도내에 주된 사무소·사업소를 소유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2009 년 1 월 1 일이후 

지출한 기부금은 개인도민세로부터의 세액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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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주민세의 과세소득금액이 200 만엔 이하인 경우 
아래의 ①,②중 적은 금액 쪽에서 5%(도민세 2%, 구시정촌(区市町村)민세 3%)를 공제 
① 인적공제액의 차의 합계액 
※인적공제란 장애인공제, 홀어머니(홀아버지)공제, 근로 학생공제, 배우자공제, 배우자 특별 공제, 부양공제, 기초공제를 말합니다. 

② 개인주민세의 과세소득금액 

2) 개인주민세의 과세소득금액이 200 만엔을 초과한 경우 

{인적공제액의 차의 합계액-(개인주민세의 과 세소득금액-200 만엔)}의 5%(도민세 2%,  

구시정촌(区市町村)민세 3%) 

※를 공제 

                         ※단, 2,500엔 미만의 경우는 2,500 엔(도민세 1,000엔, 구시정촌(区市町村)민세 1,500엔). 

(5)배당할(配当割)액, 주식 등 양도 소득할(所得割)액 공제란? 

도민세 배당할(配当割)(16페이지 참조), 주식등 양도 소득할(所得割)(17페이지 참조)이 특별징수된 배당 소득 
등을 신고했을 경우에는 소득할(所得割)로서 과세되며 소득할(所得割)액수로부터 먼저 특별징수되고 있는 
배당할(配当割)액수·주식등 양도 소득할(所得割)액수가 공제됩니다. 

 

 

 

 

 

 

 

 

♦퇴직금에 부과되는 세금 
퇴직금등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타 소득과 분리해서 과세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지불받을 때는 소득세와 주민세가 

원천징수(특별징수)됩니다. 
 

(1) 세액 
 

(퇴직수당 등의 금액 − 퇴직소득공제액) × 1/2 ×
소득할(所得割)의 세율 

(도민세 4%, 
구시정촌(区市町村)민세 6%) 

× 0.9

 

(2) 퇴직소득공제액 
 

근속연수 공제액 

20 년 이하 
40 만엔 × 근속연수 
(80 만엔에 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80 만엔) 

20 년 초과 70 만엔 × (근속연수 − 20 년) + 800 만엔 

(주)  근속연수에 1 년 미만의 
우수리가 있을 경우에는 아무리 
1 일이라도 1 년으로 계 

산합니다. 
 
【계산예】 

도내 23구내에 거주하고 있는 근속연수 30년의 급여소득자가 2011년 중에 퇴직하여, 퇴직금으로서 1,600만엔을 지급받은 경우, 

¹ 공제액 = 70만엔 × (30년−20년) + 800만엔 = 1,500만엔 

¹ 퇴직소득공제액을 공제한 후의 퇴직금의 액수 = 1,600만엔 − 1,500만엔 = 100만엔 

¹ 세액 =도민세 100만엔×1/2×4%×0.9=18,000엔  (100엔 미만 의 끝수는 버림) 

구민세 100만엔×1/2×6%×0.9=27,000엔 (100엔 미만 의 끝수는 버림)   

♦ 연중에 퇴직했을 경우  

퇴직으로 인해 특별징수(사전공제)가 불가능하게 된 잔여의주민세는 구시정촌(区市町村)에서 발송되어 오는 납세 통지서로 

납부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특별징수로  납부합니다. 

(1) 새로운 회사에 취직하여 계속해서 특별징수를 신청한 경우 

(2)  6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퇴직한 분으로서 잔여의 세액을 퇴직금에서 일괄적으로 특별징수할 것을 신청한 경우 

(3) 다음해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사이에 퇴직한 분으로서, 5월 31일까지 사이에 지불될 예정의 퇴직수당 등이 잔여의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단  (1)에 해당하 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계 45,000 엔

♦개인 주민세의 주택융자 특별 공제 
2009 년부터 2013 년까지 입주하신 분으로 소득세로부터 주택융자가 공제되지 않았던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주민세(소득비율)로부터 공제됩니다. 

대상자 2009 년부터 2013 년까지 입주하여 소득세의 주택융자 공제를 받고 있는 분으로, 

소득세로부터 공제되지 않았던 주택융자 공제액이 남아 있는 분 

공제액    다음 중 금액이 작은 쪽 

①소득세의 주택융자 공제 가능액 중 소득세에 대한 공제가 다 되지 않은 금액 

②소득세의 과세 총소득 금액등의 액수에 5%를 곱해 얻은 금액(9.75 만엔을 넘을 

때는 9.75 만엔) 

대상연도 2010 년도분 주민세부터 적용됩니다.  
※ 단 이 공제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확정 신고나 연말 조정에 의해 소득세 주택융자 공제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구시정촌(区市町村)에의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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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등의 양도소득이란? 

양도소득은 부동산, 기계장치, 골프회원권 등의 자산을 매각했을 때에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원칙적으로 그외의 소득과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토지(토지위에 존재하는 
권리를 포함.)나 건물 등의 양도소득은 여타의 소득과 분리해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과세하는 소득세와 동일합니다. 
양도한 해의 1 월 1 일 현재 기준으로 5 년 이상 소유한 토지, 건물 등인 경우는 장기양도소득, 
5 년 이하인 경우는 단기양도소득이 되며 세액의 계산방법 등이 달라집니다. 
 
(1) 과세양도소득금액의 산출방법 
 

양도가액 − 취득비 + 양도비용 − 특별공제 = 과세양도소득
  

¾ 취득비 

매각한 자산을 매입했을 때의 구입대금이나 구입수수료 등입니다. 실제의 취득비가 
불명확 하거나 양도가액의 5% 미만인 경우는 양도가액의 5%로 합니다.  

¾ 양도비용 

매각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중개수수료, 등기비용, 퇴거료, 건물을 헐어 토지를 매각했을 때에 

소요된 철거비용 등입니다.  
¾ 특별공제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단 내용을 중복해서 적용하는 경우라도 

5,000만엔이 한도입니다. 

  
 

¹ 특별공제액 
 

내       용 공 제 액 

수용대상사업을 위해 토지나 건물을 양도한 경우 5,000 만엔 

본인의 거주용인 가옥 및 그 부지인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3,000 만엔 

도시기반정비공단 등이 실시하는 특정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을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2,000 만엔 

특정주택지조성사업 등을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1,500 만엔 

농지보유의 합리화 등을 위해 농지 등을 양도한 경우 800 만엔 
 
 
(2) 장기양도소득 세액의 산출방법 

(A) 일반 장기양도소득 
과세 장기양도소득금액×5%(소득세 15%) 

(B) 우량 주택지의 조성과 관련된 장기양도소득 
(a) 과세 장기양도소득금액이 2,000 만엔 이하인 경우 

과세 장기양도소득금액×4%(소득세 10%) 
(b) 과세 장기양도소득금액이 2,000 만엔을 넘을 경우 

80 만엔(소득세 200 만엔)+(과세장기양도소득금액 – 2,000 만엔)×5%(소득세 15%) 
(C)     거주용자산(소유기간이 10 년이 넘은 것) 에 부과되는 장기양도소득 

14 페이지 참조 
 

 (3) 단기양도소득의 세액 산출방법 

(A)  일반단기양도소득 
과세 단기양도소득금액 × 9% (소득세 30%) 

(B)  정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양도에 부과되는 단기양도소득 
과세 단기양도소득금액 × 5% (소득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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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용 재산의 양도와 관련된 장기양도소득의 과세 특례 

양도하는 해의 1월 1일 현재 기준으로 10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본인의 거주용 가옥과 그 부지를 양도한 

경우의 장기양도소득은 그 해의 전년 또는 전전년에 있어서 이 특례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3,000만엔의 특별공제후의 과세장기양도소득에 대해 아래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과세장기양도소득 세  율 

6,000 만엔 이하의 부분 4% (소득세 10%) 

6,000 만엔 초과의 부분 5% (소득세 15%) 
 

(주1) 친족 등에게 양도한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 
(주2) 세율경감의 특례는,특정의 거주용 재산 신구입특례와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2009  년 및 2010 년 중에 취득한 토지등의 장기 양도소득의 1,000  만엔 특별 공제 제도 

개인 또는 법인이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취득한 토지등으로 그 해의 1월 1일에 있어 소유 

기간이 5년을 넘기는 토지 등을 양도했을 경우에는 그 연중의 해당 양도에 걸리는 상기 양도소득의 금액으로부터 

1,000만엔(그 양도소득의 금액이 1,000만엔에 못 미친 경우, 그 양도소득)의 금액이 공제됩니다. 

배우자의 파트타임 수입은? 
배우자가 파트나 아르바이트를 해서 얻은 수입은 급여소득이 되며 주민세나 소득세는 아래의 표와 같이 

취급됩니다. 표는 23 구내에 거주하며 부양친족이 없는 배우자의 경우입니다. 

※23 구외에 사시는 분에게 … 거주하시는 시정촌(市町村)에 의해 균등할(均等割) 금액이 비과세로되는 소득액이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시는 시정촌(市町村)에 문의하여 주십시요.(연수 93 만엔, 96.5 만엔. 100 만엔의 어느 것인가가 적용됩니다) 

 
2011 년도의 주민세 계산방법은? 
 [예문설정] 
 

¹본인의 직업......회사원 

¹가족구성 

........본인, 배우자, 자녀   

2명(자녀는17세와11세, 

배우자와자녀에게 

는 소득이 없음) 

¹주소........도쿄 23 구 내 

¹2010 년의 급여수입 

........5,000,000 엔 

¹사회보험료의 지불액  

..........600,000 엔 

¹생명보험료의 지불액 

..........150,000 엔 

¹개인연금보험료의지불액 

..........150,000 엔 

¹지진보험료의 지불액 

............20,000 엔 

 

 

본인에게 세금이 부과되는지 여부 
배우자의 소득에서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주민세 
파트타임 연간수입 

소득할(所得割) 균등할(均等割)
소득세 주민세 소득세 

100 만엔 이하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가능 가능 

100 만엔 초과·103 만엔 이하 과세 과세 비과세 가능 가능 

103 만엔 초과 과세 과세 과세 불가능 불가능 

  내용  예문설정의 경우 설명 

소
득

금
액

수입금액 
급여소득공제액 
소득금액 

(A)
(B)
(C)

5,000,000엔
1,540,000엔
3,460,000엔

 
(B) 7페이지 참조 
(A) − (B) 

사회보험료공제 
생명보험료공제 
 
 
손해보험료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공제 
기초공제   

(D)
(E)

 
 

(F)
(G)
(H)
( I )

600,000엔
70,000엔

10,000엔
330,000엔
780,000엔
330,000엔

(D) 2010년 중의 지불액(9페이지 참조) 
(E) 일반적인 생명보험료공제 35,000엔 
+개인연금보험료35,000엔(9,10페이지 
참조) 
(F) 9,10페이지 참조 
(G)  〃 
(H) 450,000엔(17세)+330,000엔(11세) 
( I ) 9페이지 참조 

소
득
공
제 

공제액계 (J) 2,120,000엔 (D) ~ (  I  )의 합계 

과세총소득금액  (K) 1,340,000엔 (C) − (J) 

도민세  
구민세    

(L)
(M)

53,600엔
80,400엔

(K) × 6페이지의 세율 

소
득
할(

所
得
割) 

소
득
세
액 정율감세  

(N)
(O)

도민세6,600엔
구민세9,900엔

(N), (O)11, 12페이지의 참조 

균
등
할 

균
등
할
액 

도민세 
구민세 

(P)
(Q)

1,000엔
3,000엔

6페이지의 세율 

도민세  
구민세  

(R)
(S)

48,000엔
73,500엔

(L) − (N) + (P) 
(M) − (O) + (Q) 합

계
세
액 합계   (T) 121,500엔 (R) + (S) (100엔 미만 잘라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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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민세의 공적연금으로부터의 인출(특별징수)이 시작되었습니다 

2009년 10월부터 4월1일 현재 65세이상의 연금 수급자중 개인주민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분을

대상으로 공적연금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으로부터 계산한 개인주민세를 연금보험자가 

공적연금을 지급할 때에 자동 납부하고 구시정촌(区市町村)에 직접 납입하는 제도(특별징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단, 이 제도는 개인주민세의 납세 방법의 변경으로서 새로운 세금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오타구(大田区)에 사시는 분에 대해서는 2011 년 10 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미나토구(港区)에 사시는 분에 대해서는 시작 시기가 연기됩니다.  

※도시마무라(利島村)·아오가시마무라(青ヶ島村)에 사시는 분에 대해서는 

공적연금으로부터의 인출(특별징수)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65 세미만의 공적연금 수급자중 개인주민세를 납세하시눈 분에게--- 

4 월 1 일 현재 65 세미만의 공적연금수급자로 개인주민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분에 대해서 

공적연금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으로부터 계산한 개인주민세를 2010 년도 부터 급여에 의한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민세 이자할(利子割)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불받은 저축금의 이자 등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분리하여 
도도부현(都道府県)민세로서 이자할(利子割)이 과세됩니다. 
 

[납세하실 분]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이자 등을 지불받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납세액] 

이자 등의 5% (별도로 소득세가 15% 과세됩니다.) 
 

[납세시기와 방법] 

금융기관 등이 이자 등을 지불할 때에 특별징수(사전공제)하여 1 개월분을 합산하여 다음달 
10 일 까지 납부합니다. 
도쿄도에서는 특별징수한 세액의 신고납부 등에 대해 츄오(中央)도세사무소(도민세 
이자할(利子割) 담당부서)가 일괄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과세대상 

 

¹ 은행이나 신용금고 등 예금의 이자 

¹ 근무처 예금 등의 이자 

¹ 국채, 지방채, 금융채, 회사채의 이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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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세 배당할(配当割) 

상장주식 등의 배당금이나 공모증권투자신탁의 수익분배금 등에 대해서는 타 소득과 분리하여 

도부현(道府県)민세로서 배당할(配当割)가 과세됩니다. 
 
 

[납세하실 분] 

일정한 상장주식 등의 배당 등의 지불을 받는 날 현재 도쿄도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개인 
 

[납세액] 

일정한 상장주식 등의 배당 등의 액수의 5% (2013 년 12 월 31 일까지는 3%) 
 

[납세시기와 방법] 

배당 등을 지불하는 자가 배당 등을 지불할 때에 특별징수(사전공제)하여 1 개월분을 
일괄정리해서 다음달 10 일까지 납부합니다. 
도쿄도에서는 특별징수한 세액의 신고·납부 등에 대해 츄오(中央)도세사무소(도민세 
이자할(利子割) 담당부서)가 일괄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 과세대상 
 
¹ 상장주식 등의 배당 등 

¹ 공모주식투자신탁의 수익 배분에 관련된 배당 등

 

 

 

 
 

원천징수 선택계좌에 상장주등의 배당 등을 지불 받았을 경우의 특례 
2010 년 1 월 1 일이후에 금융상품거래 업자(증권 회사등)등을 통해서 지불을 받는 상장주등의 
배당 등에 대해서는 그 금융상품거래 업자등에 개설하고 있는 원천징수 선택계좌에 지불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천징수 선택계좌에 지불 받은 배당 등 (이하 「원천징수 선택계좌내 배당 등」이라고 
말합니다. ) 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배당할(配当割)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다음 특례가 
적용됩니다. 

 

<원천징수 선택계좌내 배당 등에 영향을 미치는 배당할(配当割)에 대한 특례의 개요> 

[납세하실 분] 

원천징수계좌(소득세에 있어서 원천징수를 선택한 특정계좌)내에 있서서의 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관련된 대가 등의 지불을 받는 날이 속한 해의 1 월 1 일 현재 
도쿄도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개인 

[납세액] 

원천징수계좌에 있어서의 상장주식 등의 양도와 관련된 소득 등의 금액의 
5%(2013 년 12 월 31 일 까지는 3%) 

 
[납세시기] 

배당 등의 지불의 취급을 하는 증권회사 등이, 그 배당 등을 교부할 때에 
특별징수(사전공제)하고, 1 년분을 합산하여 다음해 1 월 10 일까지 납부합니다.  
도쿄도에서는 특별징수한 세액의 신고 납입등에 대해츄오(中央)도세 사무소(도민세 
이자할(利子割) 담당부서)가 일괄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과세 대상]  
¹원천징수 선택계좌를 통해서 교부를 받는 상장주등의 배당 등 
¹원천징수 선택계좌를 통해서 교부를 받는 공모증권 투자신탁의 수익의 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배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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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세 주식 등 양도 소득할(所得割) 

원천징수 선택계좌(소득세에 있어서 원천징수를 선택한 특정계좌)내의 상장주등의 양도 이익(연간 

매매 손익을 통산한 후의 이익)에, 도부현(道府県)민세로서 주식등 양도 소득할(所得割)이 

과세됩니다. 
 
 

[납세하실 분] 

원천징수 선택계좌(소득세에 있어서 원천징수를 선택한 특정계좌)내의 상장주등의 양도에 
영향을 미치는 대가등의 지불을 받아야 할 날이 속하는 해의 1 월 1 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소유하는 개인 

 
[납세액] 

원천징수 선택 계좌내의 상장주등의 양도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 등의 금액의 5% (2013 년 
12 월 31 일까지는 3%) 

 
[납세시기와 방법] 

원천징수 선택계좌내의 상장주등의 양도에 의한 소득의 지불을 하는 증권회사(証券会社) 등이 
그 지불에 대해서 특별징수(사전공제)하고 다음해의 1 월 10 일까지 납부합니다.  
도쿄도에서는 특별징수한 세액의 신고 납부등에 대해서 츄오(中央)도세사무소(도민세 
이자할(利子割) 담당부서)가 일괄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과세대상 

원천징수 선택계좌내의 상장주등의 양도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 등의 금액 

 
 

상장주등의 배당 등과 양도 손실의 손익통산 
 

1 원천징수 선택계좌를 이용하는 방법 (2010 년 분의 배당부터) 
상장주등의 배당 등을 지불 받은 원천징수 선택계좌내에 상장주등의 매각으로 발생한양도 
손실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을경우에는 상장주등의 배당액의 총액으로부터 그 상장주등의 
매각으로 발생한 양도 손실의 금액을 공제(손익통산)한 금액을 바탕으로 원천(특별)징수 
세액이 계산됩니다. 이미 징수한 세액이 손익통산후의 금액을 바탕으로 계산한 세액을 넘을 
경우에는 넘는 부분의 세액이 원천징수 선택계좌에 환부가 됩니다. 

 

원천징수 선택 계좌내에 있어서의 손익통산의 예 

2011 년중의 원천징수 선택 계좌에 있어서의 거래 상황 

    3 월 7 월 10 월 년간 합계

소   득 1,000 500 500 ① 2,000 

소득세(7%) 70 35 35 ②  140

상장주식 

등의 
배당 등  

주민세(3%) 30 15 15 ③    60 

소   득  -200 -1,000 ④-1,200

소득세(7%)  0 0 ⑤     0 

상장주식 

등의양도 
소득 

주민세(3%)  0 0 ⑥     0 

 

２ 확정 신고를 이용하는 방법 (2009 년 분의 배당부터)  
확정 신고로 상장주등의 배당 소득에 대해서 분리 과세를 선택함으로서  상장주등의 
양도손실(양도손실의 3 년간의 이월공제에 의한 이월분을 포함합니다. ) 과 손익통산이 
가능합니다.  

확정신고의 방법 등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2011 년분 과세소득 

손익통산 

통산후 소득 ①    + ④＝⑦800 

소득세 ⑦×7％＝⑧56 

주민세 ⑦×3％＝⑨24 

      ↓ 

환부 소득세액수 ②－⑧＝ 84 

환부 주민세액수 ③－⑨＝ 36 

손익 

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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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사업세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 중 지방세법 등으로 정해진 사업(법정사업)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현재 법정업종에는 70 개 업종이 있으며 거의 모든 사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주)사업용 자산(기계나 비품 등)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은 28 페이지의 고정 자산세(상각자산) 사항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납세하실 분] 

도내에 사무소나 사업소를 설립하고 법정업종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개인  
(주) 사무소 등을 설립하지 않고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하는 분의 주소 또는 거소 중에서  

그 사업과 가장 관련이 깊은 곳이 사무소 또는 사업소로 간주됩니다. 

[납세액] 

세액의 계산법은 아래의 19 페이지의 「납세액」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납세시기와 방법] 

원칙적으로 8 월과 11 월의 연간 2 회. 8 월에 도세사무소·지청(支庁)에서 송부되어 오는  
납세통지서에 따라 각 납기에 납부합니다. 

납부시에는 도세사무소·지청(支庁)의 창구 외에 계좌이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편의점 이나 
금융기관의 ATM(    마크가 붙어있는 기기) 등에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상세한 내용은  

63 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23 구내의 개인의 사업세에 따르는 도세 사무소의 소관 구역일람 

도세사무소 관 할 구 역 도세사무소 관 할 구 역 

치요다(千代田)도세사무소 치요다(千代田)구,분쿄(文京)구 시나가와(品川)도세사무소 시나가와(品川)구,오오타(大田)구 

츄오(中央)도세사무소 츄오(中央)구, 코토(江東)구, 
에도가와(江戸川)구 

시부야(渋谷)도세사무소 시부야(渋谷)구, 메구로(目黒)구, 
세타가야(世田谷)구 

미나토(港)도세사무소 미나토(港)구 토시마(豊島)도세사무소 토시마(豊島)구,이타바시(板橋)구, 
네리마(練馬)구 

신주쿠(新宿)도세사무소 신주쿠(新宿)구,나카노(中野)구, 
스기나미(杉並) 구 

아라카와(荒川)도세사무소 아라카와(荒川)구, 키타(北)구, 
아다치(足立)구 

타이토(台東)도세사무소 타이토(台東)구,스미다(墨田)구, 
카츠시카(葛飾)구 

 

 
※하치오지(八王子)도세 사무소·타치카와(立川)도세 사무소의 소관구역은 변경 없습니다. 소관구역에 대해서는 71 

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주된 사무소등이 소재하는 구의 도세 사무소의 창구에서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개인의 사업세의 법정업종과 세율은? 
 

구분 세율 사업의 종류 

물품판매업 운송취급업 요리점업 유람소업 

보험업 선박정계장업 음식점업 상품거래업 

금전임대업 창고업 주선업 부동산매매업 

물품임대업 주차장업 대리업 광고업 

부동산임대업 청부업 중개업 흥신소업 

제조업 인쇄업 도매상업 안내업 

전기공급업 출판업 환전업 관혼상제업 

토석채취업 사진업 
공중목욕탕업 
(한증탕 등) 

- 

전기통신사업 좌석대여업 연극흥행업 - 

제1종사업 
(37 업종) 

5% 

운송업 여관업 유기장업 - 

제2종사업 
(3 업종) 

4% 축산업 수산업 신탄제조업 - 

의료업 공증인업 설계감독자업 공중목욕탕업 (센토) 

치과의료업 변리사업 부동산감정업 치과위생사업 

약제사업 세리사업 디자인업 치과기공사업 

수의업 공인회계사업 각종 기예사업 측량사업 

변호사업 계리사업 이용업 토지가옥조사사업 

사법서사업 사회보험노무사업 미용업 해사대리사업 

5% 

행정서사업 컨설턴트업 클리닝업 인쇄제판업 

제3종사업 
(30 업종) 

3% 안마・마사지 또는 지압, 침, 뜸, 유도정복 그 
외 의료업에 유사한 사업 장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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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액 

세금액수(세액)는 세무서등에 제출한 확정신고서등의 소득금액을 기본으로 계산합니다 

 

사업소득 
또는(및) 

부동산소득 
(1) 

+ 

소득세의 사업 
종사자 
급여 

(공제)액 

− 

개인사업세의
사업종사자

급여(공제)액
(2) 

+
청색신고

특별공제액
(3) 

−
각종 

공제금액
(4)  

× 세율 = 세액

 
 
(1)  사업소득 또는 (및) 부동산소득이란? 
전년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1년간의 사업으로부터 발생한사업소득·부동산소득으로 
사업의 총수입 금액으로부터 필요경비, 청색신고 특별공제액수 등을 공제해서 계산합니다. 
소득세 확정 신고서 제1표 및 결산서의 소득 금액란의 금액이 해당소득이 됩니다 (기타소득이 
과세의 대상이 될 경우도 있습니다. ) . 

 

(2)  개인의 사업세의 사업종사자 급여(공제)액수란? 

사업주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이 전적으로 그 사업에 종사할 때에는 일정액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청색신고의 경우·············· 급여 지불액(소득세의 사업종사자 급여) 

백색신고의 경우·············· 배우자는 86만엔이 한도이며 그 외는 1인당 50만엔이 한도. 

 

(3)  청색신고 특별공제 

개인의 사업세에는 소득세의 청색신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소득금액이 가산 됩니다. 

 

(4) 각종 공제액이란? 

①이월공제 
(A)손실의 이윌공제 

청색신고자로 사업의 소득이 적자(손실)일 때에는 다음해 이후 3년 이내에 발생한 사업의 
소득에서 그 손실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B)재해 사업용 자산 손실의 이윌공제 
백색신고자로 지진피해, 풍수해, 화재 등에 의해 발생한 사업용 자산의 손실금액은 
다음해 이후 3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습니다. 

(C)양도손실의 공제와 이월공제 
직접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기계, 장치, 차량 등. 단, 토지 가옥을 제외)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액에 대해서는 사업 소득의 계산상 공제가 가능합니다. 청색신고를 한 분은 
다음해 이후 3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이와 같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소득세, 주민세, 사업세중 어느 한 가지의 
신고를 일정 기한내에 매년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사업주 공제 
공제액은 연간 290만엔(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할액)입니다. 

                                                                       (단위:엔) 

사업실시 

월수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사업주 

공제액 
242,000 484,000 725,000 967,000 1,209,000 1,450,000 

사업실시 

월수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 

사업주 

공제액 
1,692,000 1,934,000 2,175,000 2,417,000 2,659,000 2,9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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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임대업과 주차장업의 인정기준 

대부 부동산의 규모, 임대료수입 및 관리 등의 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부동산 대부업·주차장업의 

인정을하고, 과세합니다.  

한편 공유 물건은 몫에 관계 없이 공유 물건전체의 대부상황에 의해 인정하고 세액은 몫에 따라서 계산합니다. 

또한 신탁 물건도 대부 건수등에 포함합니다. 

 

≪부동산 대부업·주차장업의 인정 기준≫  
종류·용도 등 대부용 부동산의 규모등(빈 방 등을 포함함. ) 

①단독주택 동수가 10 동 이상 
주택 

②단독주택 이외 방수가 10 실 이상 

③독립가옥 동수가 5 동 이상 

건
물
※1 주택 

이외 ④독립가옥 이외 방수가 10 실 이상 

⑤주택용 
계약 건수가 10 건 이상 또는 대부 총면적이 2,000 ㎡ 
이상 

토
지
※2 

 
⑥주택용 이외 계약 건수가 10 건 이상 

⑦상기①∼⑥ 의 임대용 부동산을 
여러종류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①∼④의용마루수, 실수※1 또는 (및)⑤･⑥의계약 
건수※2 의 총계가 10 이상 

대부용 건물의 총바닥면적이 600 ㎡이상이며,동시에, 
이 건물의 임대료수입금액이 해 1, 000 만엔이상의 
경우(권 이익금, 명의개서료, 갱신료, 사례금, 
공익비용, 관리비용 등은 제외합니다. ) 

경기, 장난기, 오락, 집회 등을 위해서 기본적 
설비를 시행한 부동산(극장, 영화관, 골프 연습장등)

 

부
동
산
대
부
업 

⑧상기①∼⑦의기준 미만이나 
규모등으로부터 보아서, 부동산 
대부업으로 인정될 경우 

여관, 호텔, 지역의료지원 병원(구종합병원)등 특정 
업무의 용도에 제공되는 건물 

건축물·기계식 등인 주차장 
주차 가능대수가 1 대이상 (주차 가능대수는 묻지 
않습니다. ) 

주
차
장
업 상기이외의 주차장※3 주차 가능대수가 10 대이상 

 

※1 독립적으로 구획된 2 이상의 실(室)을 소유하는 건물은 1 동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실수(室数)에 
따라서인정합니다.  

※2 토지의 대부건수는 1 개의 계약에 있어서 2 획지이상의 토지를 대부하고 있을 경우 각각을 1 건으로 
인정합니다. 

※3 주차장 용지로서 토지를 코인 주차장 회사 등에 임대하고 있을 경우도 포함 합니다. 

♦ 개인의 사업세의 감면은? 

납부기한까지 신청함으로서 감면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6 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도쿄도에서는 저탄소형 도시의 실현을 향하여 자주적인 에너지 절약 노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독자적으로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한 에너지 절약 촉진 세제(사업세의 감면)를 시작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3 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 

 

♦ 개인의 사업세의 신고는? 

다음에 해당되는 분은 매년 3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사업소득 등을 도세사무소·도세지소·지청(支庁) 

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 소득세나 주민세의 신고를 하신 분은 개인의 사업세를 신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A)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소득금액이 사업주공제액 290만엔을 초과하는 분 

(B) 이월공제 등을 받는 분 
 

또한 그 해의 도중에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사망으로 인한 폐지인 경우는 

4개월 이내)에 개인의 사업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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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사업세 
[납세하실 분] 

• 도내에 사무소·사업소를 설립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공익법인은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 인격이 없는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수익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법인으로 간주되고 있는 경우 

[납세액] 
 

과세표준액 × 세율 
 

[납세시기와 방법] 

아래의 「신고와 납세는」에 따라서 주된 사무소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세사무소·수도세 출장소·지청(支庁)에 지방 

법인 특별세·법인의 도민세와 함께신고하여 납부합니다. 

 
〇 23 구내의 법인사업세,지방법인특별세,법인도민세의 도세사업소 소관 구역 일람 

도세사무소 관 할 구 역 도세사무소 관 할 구 역 

치요다(千代田)도세사무소 치요다(千代田)구, 분쿄(文京)구 시나가와(品川)도세사무소 시나가와(品川)구, 오오타(大田)구

츄오(中央)도세사무소 츄오(中央)구, 코토(江東)구, 
에도가와(江戸川)구 

시부야(渋谷)도세사무소 시부야(渋谷)구, 메구로(目黒)구, 
세타가야(世田谷)구 

미나토(港)도세사무소 미나토(港)구 토시마(豊島)도세사무소 토시마(豊島)구, 
이타바시(板橋)구, 네리마(練馬)구

신주쿠(新宿)도세사무소 신주쿠(新宿)구, 나카노(中野)구, 
스기나미(杉並) 구 

아라카와(荒川)도세사무소 아라카와(荒川)구, 키타(北)구, 
아다치(足立)구 

타이토(台東)도세사무소 타이토(台東)구, 스미다(墨田)구, 
카츠시카(葛飾)구 

 

※ 하치오지(八王子) 도세사무소·타치카와(立川) 도세사무소의 관할구역에 대해서는 71 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 주된 사업소 등이 소재하는 구의 도세사무 소에서도 신고서를 접수받습니다. 

♦ 신고와 납세는? 

신고의 종류 납세액 신고와 납세의 기한 

6 
(1) 예정신고 

이전 
사업연도의 
세액 

×
이전 사업연도의 월수

 

 

중간신고 

사업연도가  
6 개월을 초과 

한 법인∗1 

(2) 가결산에 기초 
한 중간 신고∗2 

가결산의 소득 
(수입·업무매출총이익 등) 금액

× 세율∗3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6 개월을 경과한 
날 부터 2 개월 이내 

확정신고 − 소득 (수입) 
금액 

× 세율 −
중간 

납부액∗3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2 개월(회계감사인 의 감사를 받는 등의 
이유로 결산이 확정 되지 않는 법인의 
신고기한에 대해서는 3 개월(연결법인은 
4 개월. ) 단 연장신청이 필요) 이내 

(1) 청산중의 각 
사업연도가 
종료한 경우의 

신고 

소득(수입)금액 × 세율∗3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2 개월 이내 

(2) 잔여재산의 
일부를 분배한 
경우의 신고 

분배액이 해산 당시의 
자본금액 등을 초과한 부분 

× 세율 분배일의 전날까지 

해산법인의 
신고∗4 

(3) 잔여재산이 
확정된 경우의 
신고 

청산소득금액 × 세율 − 청산중의 예납액 
잔여재산 확정일부터 1 개월 이내와 
잔여재산 최종분배일의 전날중에서 빠른 
날 

  
(주) 타도부현(他道府県)에도 사무소・사업소를 설립하고 있는 법인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종업원수,사무소・사업소수와 

종업원수 등을 기준으로 하여 관계 도도부현(都道府県)별로 각할(各割)별 과세표준의 총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1 아래의 법인은 중간신고를 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①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법인(연결신고법인은 제외)으로서 법인세의 중간신고의무가 없는 법인 
②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연결신고법인으로서 이전 사업연도의 연결법인세 개별귀속지불액 등을 기준으로 하는 

6개월 상당액이 10만엔 이하인 법인 
※① 또는 ②에 해당할 경우이여도, 외형표준과세법인 또는 수입금액과세 법인은 중간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③특별법인 
④산중의 법인 

 ∗2 연결신고법인중 소득할(所得割)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법인은 가결산에 입각한 중간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3 외형표준과세법인의 경우는 가결산에 입각한 중간신고 및 확정신고에서는 소득할(所得割)액, 부가가치율액, 자본율액의 

합산액을, 청산중의 각 사업연도가 종료한 경우의 신고에서는 소득할(所得割)액 및 부가가치율액의 합산액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4  2010년 9월30일이전에 해산한 법인에 한합니다. 2010년 10월1일이후 해산한 법인은 해산후도 확정 신고를 합니다. 
단, 잔여재산이 확정했을 경우의 확정 신고의 신고 납부기한은 잔여재산확정의 날부터 1개월이내와 잔여재산의 
최종분배일의 전날과의 임의의 빠른 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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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율은? 
도에서는 초과과세를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자본의 금액(또는 출자금의 액)과 소득의 규모 
등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불균일과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율(%) 

2008 년 10 월 1 일 이후에 

시작하는 사업년도∗1 

1999 년 4 월 1 일부터 

2008 년 9 월 30 일까지 

시작하는 사업년도 

구  분 법인의 종류 소득 등의 구분 

표준세율 초과세율 표준세율 초과세율

연간 400 만엔이하의 소득 2.7 2.95 5 5.25 

연간 400 만엔을 넘어

연간 800 만엔이하의 소득
4 4.365 7.3 7.665 

경
감
세
율 

적
용
법
인 

800 만엔을 넘는 소득 

경감세율 부적용 법인 
5.3 5.78 9.6 10.08 

보통법인, 공익법인등, 

인격이 없는 사단이나 재단 

등 

소
득
율 

청산소득*2 (5.3) 5.78 - 10.08 

년 400 만엔 이하의 소득 2.7 2.95 5 5.25 
경
감 

세
율 

적
용 

법
인 

년 400 만엔을 넘는소득 

경감세율 부적용 법인 

3.6 3.93 6.6 6.93 

소득·청산소득 
*2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법인 

특별법인  

[농업협동조합, 신용금고, 

의료법인  등] 

소
득
율 

청산소득*2 (3.6) 3.93 - 6.93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법인 

전기·가스 공급업,또는 

보험업을 하는 법인 
수입율 0.7 0.765 1.3 1.365 

연간 400 만엔 이하의 소득 (1.5) 1.69 - 3.99 

연간 400 만엔을 넘어  

연긴 800 만엔이하의 소득 
(2.2) 2.475 - 5.775 

경
감
세
율 

적
용 

법
인 

800 만엔을 넘는 소득 

경감세율 부적용 법인 
(2.9) 3.26 - 7.56 

소
득
율 

청산소득*2 (2.9) 3.26 - 7.56 

부가가치율 - 0.504 - 0.504 

외형표준과세

법인 

(2004 년 

4 월 1 일이후

에 시작한 

사업년도부터 

적용) 

지방 세법 제 72 조의 2 

제 1 항 제 1 호 이에게 

규정하는 법인 〔자본금의 

액(또는 출자금의 액)이 

1 억엔을 넘는 보통 

법인(특정 목적 회사, 투자 

법인, 일반사단, 

일반재단법인은 

제외한다)〕 

자본율 - 0.21 - 0.21 

 (주) ( )내의 세율은, 도쿄도에서는 법인의 사업세에의 적용은 없습니다만, 지방 법인 특별세의 기준법인 소득율 액계산에 적용합니다. 

∗1 해산한 법인의 신고에 대해서는 2008 년 10 월 1 일이후에 해산했을 경우에 적용됩니다. 
∗2 청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10 년 9 월 30 일 이전에 해산한 법인에 한합니다. 2010 년 10 월 1 일이후에 해산한 법인은 

소득금액에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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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표 보기】 
 
 
 

 

 

 

 

 

 

 

 

 

∗3 보통법인, 공익법인, 인격이 없는 사단 등 및 특별법의 연소득액, 수입금액세법인은 연수입금 액수에 따라서 각각 

판정해 주십시오.  

♦ 설립·설치·이동의 신고 

다음의  경우는, 기간내에 등기사항 증명서등의 서류를 첨부하시고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신고의 종류 신고기간 

법인을 설립하거나 도내에 새롭게 사무소등을 마련했을 경우 개시·설치일로부터 15 일 이내 

도내의 사무소등을 폐지했을 경우 또는 자본금을 변경하는등 신고 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폐지·변경일로부터 10 일 이내 

법인세에 있어서 연결납세의 승인 등이 있었던 경우 승인 등의 날로부터 15 일 이내

신고서의 양식은 도쿄도 주세국의 홈페이지에서도 입수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자대상 에너지 절약 촉진 세제(사업세의 감면) 

대 상 자 
「지구 온난화 대책 보고서」등을 제출한 중소기업자*  

* 자본금 1 억엔 이하의 법인등 개인 사업자 

대상설비 

다음의 요건에 맞는 경우  

①온실효과 가스 총량삭감 의무대상외의 사업소에 있어서 취득된 경우  

②「에너지 절약 설비및 재생가능에너지 설비」 (감가상각자산)로 환경국이 도입을 추장한 

기기로서 지정하는 설비 

법
인 

설비의 취득가격(상한 2, 000 만엔)의 2 분의 1 을 취득 사업연도의 법인사업 세액수로부터 감면 

(단 당기 법인사업세액수의 2 분의 1 을 한도로 함) 

※전부 감면할 수 없었던 액에 대해서는 다음 사업연도 등의 법인사업 세액수로부터 감면 가능감
면
액 

개
인 

설비의 취득가격(상한 2, 000 만엔)의 2 분의 1 을 취득 해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과세되는 개인사업 세액수로부터 감면 (단 개인사업세액수의 2 분의 1 을 한도로 함) 

※감면할 수 없었던 액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의 개인사업 세액수로부터 감면 가능 

법
인 

다의 기간중에 설비를 취득하고 사업 용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적용 

2010 년 3 월 31 일부터 2015 년 3 월 30 일까지의 사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대
상
기
간 

개
인 

다음 기간중에 설비를 취득하고 사업 용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적용 

2010 년 1 월 1 일부터 2014 년 12 월 31 일까지의 사이 

※개인사업세는 다음 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과세되므로 2010 년중에 대상설비를 취득했을 경우 2011 년도의 정기과세 분으로부터 

감면의 대상이 됩니다. 

감면수속 사업세의 납부기한까지 감면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일반의 법인등 

또는 수입금액과세 

1. 표준세율과 초과세율의 어느 쪽의 적용 여부를 판정합니다. 

 

                    

 

보통법인 또는 

수입금액과세 법인 

자본금의 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1 억엔초과 

초과세율 

표준세율

2. 「경감 세율부적용법인」의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사무소 또는 사업소가 있는 

도도부현(都道府県)수가 3 개 이상
경감세율 

적용법인 

경감세율 

부적용법인

아니오

네 

아니오 

네 
네 

아니오 

아니오 

네

공익법인 등, 인격이 

없는 사단이나 특별법인 
연소득 2, 500 만엔 초과또는 

연수입금액 2 억엔 초과*3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 000 만엔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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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인특별세(국세) 
(2008 년 10 월 1 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부터 적용) 

2008 년 10 월 1 일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의 사업세의 세율이 인하되어  지방 법인 특별세가 

창설되었습니다. 지방 법인 특별세는 국세입니다만 도도부현(都道府県)이 법인의 사업세와 함께 부과, 

징수합니다. 

[납세하실 분] 

법인사업세(소득율·수입율)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2008 년 10 월 1 일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단, 해산한 법인의 신고에 대해서는 2008 년 10 월 1 일 이후에 해산한 법인의 신고에 

적용됩니다. ) 

[납세액] 

법인사업세액(소득율 액·수입율 액*)  ×  세율 

*표준 세율로 계산한 소득율액(기준법인 소득율액)・수입율액(기준법인 소득율액)입니다. 

단 표준 세율이란 지방단체가 과세하는 경우에 통상 따라야 할 세율로서 지방세법에 규정된 세율을 

말합니다. 

[세율] 

과세표준 법인의 종류 세율(%) 

외형표준과세법인 

이외의 법인 
81 

기준법인 소득율액 

외형표준과세법인 148 

기준법인 소득율액  81 

[납부시기와 방법] 

법인사업세와 함께 법인사업세와 동일한 방법으로 도도부현(都道府県)에 신고하여 납부합니다. 

 

법인의 도민세・시정촌(市町村)민세 
 

도내에 사무소나 사업소 등이 있는 법인에 과세되는 세금으로서 일반적으로 ｢법인주민세｣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민세와 시정촌(市町村)민세의 2 종류가 있으며 각각 ｢법인세 할당세(法人税割)｣과 

｢균등할(均等割)｣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지불받는 이자 등에 대해서는 도민세로서 ｢이자할(利子割) (15 페이지 참조) ｣이 과세됩니다. 
 

[납세하실 분] 

도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가 있는 법인이나 인격이 없는 사단 등. 
또는 도내에 기숙사, 보양소, 숙박소, 클럽 등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나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공익법인·특정비영리활동법인 등도 균등할(均等割)만은 과세됩니다. 

 

[납세액] 

¹ 법인세 할당세액  

법인세액∗   (세액공제 등을 하기 전의 세액) × 세율 
  

∗ 연결신고법인의 경우는 개별귀속법인세액 
 
¹ 균등할(均等割)액 

25페이지의 표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납세시기와 방법] 

법인의 사업세와 똑같이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종료 후 2 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23 구내의 법인은 도쿄도의 특례로서 시정촌(市町村)민세 상당분과 합쳐서 도민세로서 도세사무소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시정촌(市町村)에 있는 법인은 도세사무소·도세지소·지청(支庁)에 도민세를 신고하고 

납부함과 동시에 시청(市役所), 정촌사무소(村町役場) 에도 시정촌(市町村)민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법인의 사업세·지방 법인 특별세·법인의 도민세의 소관 구역에 대해서는 71 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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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용 토지를 취득했을 때의 경감은? 

32 페이지 「주택을 취득했을 때의 경감은」의 대상이 되는 주택과 그 부지를 취득할 
경우에, 다음 요건에 해당이 되면 토지 세액으로부터 일정액수가 감액됩니다. 

■ 신축주택용 토지의 취득 
 

구     분 요      건 

(A) 토지 취득후 3 년 이내∗에 그 토지에 주택이 신축된 경우. (단, 토지의 
취득자가 주택의 신축까지 그 토지 를 계속해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토지의 취득자로부터 그 토지를 취득한 분이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주택보다 먼저 토 

지를 취득한 경우 
(B) 토지를 취득한 분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 년 이내∗에 그 토지에 주택 을 

신축한 경우. (단, 토지의 취득자가 주택의 신축까지 그 토지를 계속해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C) 차지(借地)해서 주택을 신축한 분이 신축 후 1 년 이내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경우. 주택보다 나중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 (D) 신축 미사용 주택과 그 부지를 주택 신축 후 1 년 이내 (동시 취득을 

포함.) 에 이전과 같은 분이 취득한 경우. 

 
∗ 2004 년 4월 1일부터 2012년 3월 31일 사이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토지 취득으로부터 3년 이내에 주택의 

신축이 곤란하다고 정령(政令)으로 정할 경우에는 4년 이내 

 
■ 본인이 거주하는 중고주택용 토지의 취득 

구   분 요     건 

주택보다 먼저 토 
지를 취득한 경우 

토지를 취득한 분이 취득한 날로부터 1 년 이내(동시 취득을 포함.)에 그 토지
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보다 나중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 

차지(借地)해서 주택을 취득한 분이 취득 후 1 년 이내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경우. 

 
[경감되는 금액] 

다음 (A), (B)중 많은 쪽의 금액이 세액에서 경감됩니다.  
 

(A)  45,000 엔 (세액이 45,000 엔 미만인 경우는 그 세액)   

(B) 토지 1 ㎡당 가격∗ × 주택의 바닥면적의 2 배(1 호당 200 ㎡가 한도) × 3%  
   

∗ 2012 년 3월 31일 사이에 택지 등 (택지 및택지 및 택지로 평가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는, 가격을 1/2로 나눈 
액수에서 1㎡ 가격을 계산합니다. 

 
단 주택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기(B)에서 산출된 금액에 그 지분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 경감을 받기 위한 신고는? 

주택이나 주택용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아래표의 서류(모두 
사본이 어도 됨)를 첨부하여 토지, 가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세사무소·도세지소·지청(支庁)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필요한 서류 

신축주택 건축공사청부계약서, 건축확인필증, 검사필증, 등기사항증명서(건물) 등 

중고주택 매매계약서 및 최종대금의 영수증, 등기사항증명서(건물), 주민표 등 

주택용 토지 토지매매계약서 및 최종대금의 영수증, 등기사항증명서(토지), 상기 
신축주택 또는 중고주택의 경감에 필요한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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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취득세의 계산방법은? 

[예문설정] 2011 년 5 월에 토지를 포함한 신축주택을 구입했습니다. 
토지면적은 125 ㎡로 주택의 총 바닥면적이 100 ㎡입니다. 
가격(평가 액)은 토지가 72,000,000 엔이고 가옥은 12,600,000 엔입니다. 
납부해야 할 세액은? 

[계산] 
 

가격 (A) 12,600,000 엔 32 페이지「주택을 취득했을 때의 경감은?」의
요건을 확인 

주택 취득의 경감 (B) 12,000,000 엔 공제액 

과세표준 액 (C) 600,000 엔 (A) − (B) 

가옥 

납세액  18,000 엔 (C) × 세율(3%) 

가격 (D) 72,000,000 엔  

과세표준액 (E) 36,000,000 엔 (D) × 1/2(31 페이지 참조) 

1 ㎡당 가격 (F) 288,000 엔 (E) ÷ 토지의 면적 

세액 (G) 1,080,000 엔 (E) × 세율(3%) 

주택용 토지의 
경감 (H) 45,000 엔 (33 페이지 참조) 

주택용 토지의 
경감 ( I ) 1,728,000 엔 (F) × (주택바닥면적 × 2(200 ㎡가 한도)) × 3% 

경감 액  (J) 1,728,000 엔 (H)이나 ( I )중에서 높은 쪽의 금액 

토지 

납세액  0 엔
(G) − (J)(마이너스가 될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 
습니다.) 

 
따라서 납세액은 가옥 18,000엔 + 토지 0엔 = 18,000엔이 됩니다. 

 

 

 부동산과 관계가 있는 세금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과 세금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입 또는 신축·증축했을 경우 

부동산취득세, 소비세(국세), 지방소비세, 인지세(국세) 등 

•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사업소세 

• 보유하는 경우 

고정자산세, 도시계획세 

※ 위의 사항 외에 아래의 경우에는 다음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 임대하고 있는 경우 ····· 소득세(국세), 주민세(도세·구시정촌(区市町村)세), 
개인사업세, 소비세(국세), 지방소비세 

• 매각했을 경우………………양도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국세), 주민세(도세, 
(区市町村)세),소비세(국세), 지방소비세, 
인지세(국세) 

• 상속한 경우················· 상속세(국세) 

• 증여를 받았을 경우········ 증여세(국세), 부동산취득세 

• 등기를 할 경우············· 등록면허세(국세) 

※ 국세에 대한 자세한 것은, 관할하는 세무서에 전화를 하시고, 자동 음성의 안내에 

따라, 전화 상담「1」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77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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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세(토지·가옥) 

고정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에게 과세되는 시정촌(市町村)세로서 타마(多摩), 

도서(島嶼)지역에 있는 고정 자산에 대해서는 시정촌(市町村)이 과세합니다. 그러나 23 구 

내에 있는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도쿄도가 도세로서 과세하고 있습니다. 

 

♦ 고정자산이란? 

고정자산이란 토지, 가옥 및 상각자산의 총칭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토 지] 논, 밭, 택지, 광천지, 연못, 산림, 목장, 원야, 그 외의 토지(잡종지) 
[가 옥] 주택, 점포, 공장(발전소.변전소포함), 창고, 그 외의 건물 
[상각자산] 구축물, 기계, 장치, 선박, 항공기, 공구, 기구, 비품 등의 사업용 

자산으로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자산. 단 
자동차세, 경자동차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 (상각자산이 부과되는 
고정자산세에 대해서는 28·29 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납세하실 분] 

1 월 1 일 현재 토지, 가옥 및 상각자산의 소유자로서 고정자산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분 
 

• 자산 양도 후의 납세의무자는? 

고정자산세는 설령 1월 2일 이후에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납세의무자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매계약 등으로 고정자산세의 부담비율을 소유기간에 준하여 안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당사자간의 약속에 불과합니다. 

[납세액] 

• 토지・가옥 
 

과세표준액※ × 세율 1.4%
    

※과세 대장에 등록되고 있는 가격(토지에 대해서는 37, 38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 

[납세시기와 방법] 

원칙적으로 6월, 9월, 12월, 2월의 연간 4회이며, 제1기의 납부 월에 송부하는 납세통지서에 따라 
각 납기에 납부 합니다 (각 시정촌(市町村)의 납기는 79 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또한 
토지·가옥에 대해서는 납세통지서와 동시에 과세명세서를 송부하고 있습니다. 

납부는 수도세 사무소·지청(支庁)의 창구, 은행 등의 금융기관·우체국의 창구의 이외, 계좌 대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지정의 편의점이나 금융기관등의     대응의 ATM 등에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3 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 

 

♦ 고정자산의 가격(평가 액)이란? 

고정자산의 가격이란 총무장관이 정한 고정자산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된 액수를 지사 또는  
시정촌(市町村)장이 결정하여 고정자산 과세대장에 등록한 것을 말합니다. 

 

♦ 토지·가옥의 가격의 결정 

3 년에 1 번씩, 전건(全件)평가변동을 실시하여 가격을 결정합니다. 이 평가변동의 연도를 
기준연도 라고 하여, 2009 년도는 이 기준연도에 해당됩니다.그리고 제 2 년도(2010 년도), 
제 3 년도(2011 년도)는 원칙적으로 기준연도(2009 년도)의 가격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단 신축, 
증개축등이 있었던 가옥 및 분합필 등이 있었던 토지 등 기준연도의 가격을 적용하기에 
적당치 않은 경우에는 새롭게 평가를 실시하여 새로운 가격을 결정합니다. 
* 2011 년도의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2010 년 7 월 1 일 시점에 있어서 땅값이 하락했을 경우에, 그 하락을 

반영한 가격으로 수정합니다. 
 

― 경감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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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점(免税点) 

구시정촌(区市町村)의 각 구역 내에서 동일인이 소유하는 고정자산의 과세표준 액의 
합계액이 각각 다음 금액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정자산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토지…30 만엔   가옥…20 만엔 

♦ 주택용지와 그 특례 

(1) 주택용지란 부과기일(1월 1일) 현재, 아래 종류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A) 전용주택(전적으로 사람의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가옥)용으로 제공되고 있는 토지로서 그 

위에 존재하는 가옥의 바닥면적의 10배까지인 토지 
(B) 병용주택(그 일부를 사람의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가옥으로서 그 가옥의 바닥면적에 대한 

거주부분의 비율*이 1/4이상인 것)의 부지용으로 제공되고 있는 토지 가운데, 그 위에 

존재하는 가옥 바닥면적의 10배까지인 면적의 토지 중, 그 면적에 아래표의 비율을 

곱하여 얻은 면적 
 

가옥의 종류 거주부분의 비율∗ 율 

1/4 이상 1/2 미만 0.5 
아래에 표기한 가옥 이외의 가옥 

1/2 이상 1.0 

1/4 이상 1/2 미만 0.5 

1/2 이상 3/4 미만 0.75 층수가 지상 5 층 이상이며 내화건축물인 가옥 

3/4 이상 1.0 
 

* 거주부분의 비율 = 거주부분의 바닥면적/가옥의 총 바닥면적 

부과기일(매년 1월1일) 현재, 주택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예를 들어 건축공사중인 주택의 토지나 

건설예정지는 주택용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의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 

이외에는 주택용지가 될 수 없습니다. 

 
(2) 과세표준의 특별조치에 대하여 

주택용지에 대해서는 그 세부담을 경감할 필요성에 의해 과세표준의 특례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례조치를 적용한 액수(본 규칙 과세표준 액)는 주택용지의 구분, 고정자산세 및 도시계획세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산출됩니다. 
 

 구분 고정자산세 도시계획세 

소규모 주택용지 주택용지에서 주택 1 호당 200 ㎡까지의 부분 가격 × 1/6 가격 × 1/3

일반주택용지 
주택용지에서 주택 1 호당 200 ㎡ 

를 초과하여 주택 바닥면적의 10 배까지의 부분 
가격 × 1/3 가격 × 2/3

 

♦ 주택용지의 신고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주택용지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고정 자산세의 주택용지 등 
신고서」 (이하의 (1)∼ (5)의 경우)또는 「고정 자산세의 피재 주택용지 등 신고서」 (이하 
(6)의 경우)를 토지의 소재지를 소관하는 도세사무소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제출기한은 부과기일이 속하는 해의 1월 31일입니다. 

(1) 주택을 신축·증축한 경우 
(2)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한 경우 
(3)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4) 가옥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주택에서 점포로, 점포에서 주택으로 

변경 하는 등) 
(5) 토지의 용도(이용상황)를 변경한 경우(주택의 정원이었던 토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게 

된 경우 등) 
(6) 주택이 재해 등의 사유로 인해 멸실·손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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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부담조정조치 

(1) 부담수준의 균형화 

고정자산세, 도시계획세는 원칙적으로 가격 또는 특례 액(주택용지인 경우는 특별조치를 적용한 

액(본 규칙 과세표준 액)을 바탕으로 세액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에 대해서는 세액의 

급증을 억제하는 조치 등으로부터 가격등과 과세 표준액수와의 괴리의 정도(부담 수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 결과 같은 가격의 토지임에도 과세 표준액수에 차이가 있어서 세금 부담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부담 수준을 균형화하고 세금 부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택용지에서 

부담 수준이 80%이상, 비 주택용지에서 60%이상의 토지는 과세 표준액수를 억제하고, 그 미만의 

토지는 완만하게 과세 표준액수를 끌어 올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8 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2010 년도 과세표준 액∗1

부담수준(%) =  
2011 년도 가격 등∗2 

× 100 

 
∗1 2010년 중에 분필·합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토지와 유사한 토지의 2010년도 과세 표준 액에 비준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2 가격 등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¹ 주택용지의 특례조치를 적용한 금액(본 규칙 과세표준 액) 
¹ 시가화(市街化)구역 농지에 대해서는 가격 × 1/3 
¹ 상기의 경우 이외는 가격입니다. 

 
(2) 부담수준과 과세표준 액 

¹ 주택용지 
부담수준이 100% 초과 →본 규칙 과세표준 액(가격×1/6등 또는1/3) 
부담수준이 80% 이상·100% 이하 →전년도 과세표준 액 적용 
부담수준이 80% 미만 →서서히 인상 

¹ 상업지 등 
부담수준이 70% 초과 →과세표준 액의 법정상한(가격의 70%)까지 

인하∗ 
부담수준이 60% 이상·70% 이하 →전년도 과세표준 액 적용∗ 
부담수준이 60% 미만 →서서히 인상 

∗작년도에 이어서 23구 내의 상업지 등의 고정 자산세·도시계획세액에 대하여 과세 
한도액(부담수준)의 상한을 조례에 의해 70%에서 65%로 인하하는 감액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부담수준이 65%를 넘는 경우 과세표준 액이 가격의 65%까지 인하된 경우와 
같이 세 부담이 경감됩니다.  

 

토지와 관련된 경감, 감면이란? (23구 내) 
(1) 상업지 등의 부담 수준 인하 조례 감액 (도세 조례 부칙 제 15조의 2 감액) 

작년도에 이어서 상업지 등(비 주택 택지 등)의 고정 자산세·도시계획세액에 대하여, 과세 
한도액(부담 수준의 상한)을 조례에 의해 가격의 70%로부터 65%로 인하하는 감액 조치를 
시행합니다. 
 

(2) 세액이 전년도의 1.1배를 넘는 토지에 대한 조례 감액 (도세 조례 부칙 제 15조의 3 감액) 
토지 가격의 상승에 수반하는 급격한 세액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고정 자산세•도시계획세의 세액이 전년도의 세액에 1.1을 곱해 얻은 액을 
넘는 경우에는, 조례에 의해 넘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액하는 조치를 창설했습니다. 
또한 지적(地積)•이용 상황 등으로 변경이 있었을 경우, 전년도 세액의 1.1배를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소규모 비
・

주
・

택
・

용지의 감면 

작년도에 이어서 한 획지에 있어서의 비
・

주
・

택
・

지 용지의 면적 400㎡이하인 용지 중 200㎡의 

부분에 대하여 고정 자산세·도시 계획세를 2할 감면합니다. 다만, 개인 또는 자본금 등의 

액수가 1억엔 이하의 법인이 소유하는 용지에 한합니다.  
신규 대상자에게는, 2011년 7월 하순에 신청서를 보내 드립니다. (신청 기한： 2011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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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과세표준 액의 산출방법(고정자산세) 
 

구 분 
부담수준의 
산출방식 

과세표준 액 

부담수준 부담조절조치 등 
2010년도  

과세표준액등※

100% 이상 본 규칙 과세표준 액(가격×1/6또는×1/3) 

100% 미만
80% 이상 

전년도 과세표준 액 적용 

소규모 
(주택 
1호당 
200m2

까지의 
부분) 

2011년도 
가격 × 1/6 

80% 미만 
전년도 과세표준 액 + (본 규칙 과세표준 액
× 5%)∗ 

2010년도  
과세표준액등※

주 
택 
용 
지 

일반 
(200m2 

를 
초과하

는 부분)

2011년도 
가격 × 1/3 

∗ 과세표준 액이 본칙과세표준 액의 80%를 넘는 경우는 
80%상당액 
과세표준 액이 본칙과세표준 액의 20%를 밑도는 경우는 
20%상당액 

부담수준 부담조절조치 등 

70% 초과 가격×70%* 

70% 이하 
60% 이상 

전년도 과세표준 액 적용* 

2010년도  
과세표준액등※ 60% 미만 전년도 과세표준 액 + (가격 × 5%)** 

택 
지 
 

등 

상업지 등 

2011년도 
가격 

 
∗ 작년도에 이어 23 구내의 상업지 등(주택용 토지 이외의 

택지 등)의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액에 대하여, 조례에 
의해 과세한도액(부담수준의 상한)을 70%에서 65%로 
인하하는 감액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부담수준이 65%를 넘는 경우, 과세표준 액이 
가격의 65%까지 인하된 경우와 같이 경감됩니다. 

 
∗∗과세표준 액이 가격×60%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60%상당액 
과세표준 액이 가격×20%를 밑도는 경우에는 20%상당액 
 

부담수준 부담조절조치 등 

100% 이상 본 규칙 과세표준 액 (가격 × 1/3) 

2010년도 
과세표준액등※ 100% 미만

80% 이상
전년도 과세표준 액 적용 

80% 이상
전년도 과세표준 액 + (본 규칙 과세표준 액 
× 5%)* 

택지 상당 
과세의 농지 
(시가화(市街
化)구역 농지) 

2011년도 
가격 × 1/3 

∗과세표준 액이 가격(80%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80%상당액) 
과세표준 액이 가격(20%를 밑도는 경우에는 20%상당액) 

부담수준 부담조정율 

90% 이상 1.025 
2010년도  

과세표준액등※ 80% 이상·90% 미만 1.05 

70% 이상·80% 미만 1.075 

농 
지 

보전하는 농지 
(생산녹지) 

2011년도 
가격 

2010년도 과세표준 액 
× 부담조정율 
(단,2011년도의 가격을 
한도로 한다. ) 
 

70% 미만 1.1 
 
(주) 도시계획세의 본 규칙 과세표준 액에 대해서는 36 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2010 년도 중에 분합필 등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토지와 유사한 토지의 2010 년도 과세표준 액에 비준하는 액으로 
취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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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의 고정자산세의 경감은? 

신축된 주택이 다음의 바닥면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새로 과세되는 연도부터 3 년도분 (3 층 건물 
이상의 내화·준 내화 건축물은 5 년도분)에 한하여 해당 주택과 관련되는 고정자산세액 (거주부분에서 1 호당 
120m2 상당 분까지를 한도)이 1/2 감액됩니다. 
또한 2009 년 6 월 4 일 이후에 인정된 장기우량주택에 대해서도 아래표의 바닥면적의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는 새롭게 과세되는 년도부터 5 년도분 (3 층 건물이상의 내화·준 내화건축물은 7 년도분)에 한하여, 
해당주택에 관계되는 고정 자산 세액(거주 부분으로 1 호당 120m2 상당 분까지를 한도)이 2 분의 1 
감액됩니다. 단 인정 장기우량주택의 감액은 주택이 신축된 해의 다음해 (1 월 1 일 신축의 경우는 그 해)의 
1 월 31 일까지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닥면적 요건]  

단독주택 
주택에 점포 등이 
포함 되어 있는 

병용주택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맨션 등의 구분소유 주택 

독립적으로 구획된 
거주부분별 바닥면적에 
복도나 계단 등의 공용부분의 
면적을 안분하여 더한 
바닥면적 

전유부분 중 거주부분의 
바닥면적에 복도나 계단 등 
공용부분의 바닥면적을 
안분하여 더한 바닥면적 

전유면적 중 거주부분이 그 
전유부분의 1/2 이상인 것 

 

주택의 구분 
 
 
 
 

신축년월일 
 

 

바닥면적 

 
거주부분의 
바닥면적 
거주부분의   
바닥면적이 
전체의 1/2 
이상일 것  임대의 경우  임대의 경우

2005년 1월 2일 ∼  
2012년 3월 31일 

50㎡ 이상 
280 ㎡ 이하 

50㎡ 이상
280 ㎡ 이하

50㎡ 이상
280 ㎡ 이하

40㎡ 이상
280 ㎡ 이하

50㎡ 이상 
280 ㎡ 이하 

40㎡ 이상
280 ㎡ 이하

 
(주)  3층 건물 이상의 목조가옥 가운데, 준 내화건축물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목조 준 내화건축물임을 확인을 

해야 하므로, 「건축 확인 신청서(복사)」 및 「검사완료증 (복사)」또는 「건설 주택성능평가서 (복사)」를 첨부한 
「고정 자산세 감액 신고서」의 제출을 부탁 드립니다. 

주택의 개수공사에 따르는 고정자산세의 감액은? 

(1)주택 내진개수에 따르는 고정자산세의 감액 
1982 년 1 월 1 일 이전부터 있는 주택에 대해서, 2006 년 1 월 1 일부터 2015 년 12 월 31 일까지의 
사이에, 건축 기준법에 근거하는 현행의 내진기준에 적합 시키도록 일정한 내진개수공사를 
시행했을 경우, 공사완료 일에 따라 그 다음 년도분 (1 월 1 일 공사완료의 경우는 그 
년도분)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해당주택에 관계되는 고정자산세액(거주 부분으로 한집당 
120 ㎡ 상당 분까지를 한도)을 2 분의 1 감액합니다. 감액의 요건은 도쿄도의 
독자적인「내진화를 위해 개수를 한 주택에 대한 고정 자산세·도시계획세 (23 구 내)의 
감면」의 요건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0 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 감액기간 
개수완료 시기 감액요건 

2006 년 1 월 1 일~2009 년 12 월 31 일 3 년간 

2010 년 1 월 1 일~2012 년 12 월 31 일 2 년간 

2013 년 1 월 1 일~2015 년 12 월 31 일 1 년간 

 
 
(2)주택의 배리어프리 개수에 따르는 고정 자산세의 감액 

2007 년 1 월 1 일에 존재하고 있었던 주택 가운데 65 세 이상인 분, 개호(介護)보험법의 요 개호(介護)  

혹은 요 지원의 인정을 받고 있는 분 또는 장애 자이신 분이 거주하는 주택(임대주택은 제외.) 으로서, 

2007 년 4 월 1 일부터 2013 년 3 월 31 일까지 사이에 일정한 배리어프리 개수공사 (보조금 등을 제외한 

자기부담이 30 만엔 이상 소요된 것)가 완료된 주택으로 원칙적으로 개수 후 3 개월 이내에 신고가 있었던 

경우에 대하여 해당 주택에 관련되는 다음 연도 분의 고정자산세액(1호당 100㎡ 상당 분 까지가 한 도)을 

3 분의 1 감액합니다. 
∗감액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서류(배리어프리 개수공사가 실시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첨부한 위에, 원칙적으로 
개수완료 후 3 개월 이내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3)주택의 에너지 절약 개수에 따른 고정자산세의 감액 

2008 년 1 월 1 일에 존재하고 있던 주택(임대부분은 제외.)에 대하여, 2008 년 4 월 1 일부터 2013 년 3 월 

31 일까지 사이에 일정한 에너지 절약 개수공사를 시행한 경우, 당해 주택과 관련되는 다음 연도 분의 

고정자산세액(거주부분에 서 120 ㎡ 상당 분까지를 한도)을 3 분의 1 감액합니다. 
∗감액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서류(개수 후에 각각의 부위가 에너지 절약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첨부하고 원칙적으로 개수완료 후 3 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1)(2)(3)의 감액을 받는 수속 등에 대해서는 관할 도세사무소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40

가옥과 관련되는 감면이란? (23 구내) 

신청에 의해 세가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66 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또한 도쿄도의 독자적인 제도로서 아래와 같은 감면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1) 내진화를 위한 개축을 실시한 주택에 대한 고정 자산세·도시계획세의 감면 

1982년 1월 1일 이전부터 있던 가옥을 헐고 해당가옥을 대신해서 2009년 1월2일부터 
2015년 12월31일까지의 사이에 신축된 주택에 대하여, 신축 후 새롭게 과세되는 
년도부터 3년도 분에 대해서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액의 전액(지방 세법에 근거하는 
신축 주택의 감액을 포함한다. )을 감면합니다 .(감면의 대상이 되는 호수는 개축전의 
가옥에 따라 다릅니다.)  또, 신축 맨션을 구입했을 경우도 요건에 해당하면 대상이 
됩니다. 

♦감면 요건 

① 신축된 주택의 거주 부분의 비율이 해당 가옥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② 개축전의 가옥을 허문 날을 기준으로 전후 각 1년 이내에 신축된 주택인 경우 

③ 개축전의 가옥과 신축된 주택이 함께 도쿄 23구 내에 있는 경우 

④ 신축된 해의 그 다음해 1월1일(1월 1일 신축의 경우는 같은 날)에 있어서, 개축 전 
가옥을 허문 해 1월 1일에 있어서의 소유자와 동일한 사람이 소유하는 주택인 경우 

⑤ 신축된 주택에 있어서, 검사필증의 서류교부를 받고 있는 경우  

⑥  신축된 해의 다음다음 년(1월 1일에 신축된 경우는 다음 해)의 2월말까지「자산세 
감면 신청서」로 인한 신청이 있는 경우 

(2)  내진화를 위해 개수를 한 주택에 대한 고정 자산세·도시계획세의 감면 
1982년 1월 1일 이전부터 있던 가옥으로서 2008년 1월 2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건축기준법에 근거하는 현행의 (내진)기준에 적합 시키고자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개선공사를 실시했을 경우, 공사 완료의 날의 다음 년도분 (1월 1일 
완료의 경우는 그 연도 분 )부터 아래와 같은 기간, 고정 자산세·도시 계획세액(거주 
부분으로 1호 당 120㎡한도)의 전액(지방세법에 근거하는 주택 내진 개수에 따르는 
감액을 포함한다.)을 감면합니다. 

개수완료 날 감면기간 

2008 년 1 월 2 일~2009 년 12 월 31 일 3 년간 

2010 년 1 월 1 일~2012 년 12 월 31 일 2 년간 

2013 년 1 월 1 일~2015 년 12 월 31 일 1 년간 

♦감면 요건 

① 내진 개수 후의 가옥의 거주 부분의 비율이 해당 가옥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② 내진 개수에 필요한 비용의 액수가 1호당 30만엔 이상인 경우 

③ 내진 기준에 적합한 공사임에 대한 증명을 받고 있는 경우  

④ 개수 후 3개월 이내에 「자산세 감액 신고서 겸 감면 신청서」에 의해 신청을 한 
경우 

(3)신축주택에 대한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의 감면 

~2009년1월1일 신축 분까지로 이 감면 조치는 종료하였습니다~ 

2000년 1월 2일부터 2009년 1월 1일 사이에 신축된 주택에 대하여 주택의 바닥 면적에 
따라, 새롭게 과세되는 연도로부터 3년도 분의 고정 자산세·도시계획세 액수의 2분의 
1~전액(지방 세법에 근거하는 신축 주택의 감액을 포함한다.)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감면은 없습니다.) 

♦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아래표의¸의 연도에 대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되는 연도
신축된 날∗ 

2008 2009 2010 2011 2012 

2007 년 1 월 2 일∼2008 년 1 월 1 일 ¸ ¸ ¸ × × 

2008 년 1 월 2 일∼2009 년 1 월 1 일 − ¸ ¸ ¸ × 

2009 년 1 월 2 일 이후 − − × × × 
  

∗「구입한 날」이 아닙니다. 
※ 2000년~2007년에 신축된 주택은, 3년도 간의 감면 기간이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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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용으로 제공하는  도로용  토지의  비과세에  대하여 
공공용으로 제공하는 도로로서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비과세가 됩니다. 소정의 신고서로 

신고를 하시고「공공용으로 제공하는 도로」 로서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확인이 되면 

원칙적으로 그 다음 연도부터 비과세가 됩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토지가 소재하는 구에 있는 도세사무소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 노선가의 공개 

노선가란 시가지에 있어서 도로에 설정된 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도로에 접한 
표준적인 택지의 1㎡당 가격을 말합니다. 
택지의 평가 액은 이 노선가를 근거로 하여 각각의 택지의 안쪽까지의 길이, 형상, 이용상의 
법적 제한 등에 따라 산출됩니다. 
토지의 평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평가 액의 기초가 되는 고정자산세의 노선가를 
누구에게나 무료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노선가의 공개 장소】 

• 토지가 소재하는 구에 있는 도세사무소(해당 
도세사무소의 소관 분에 한정) 

• 도민정보 룸(도청 제1 본청사 3층) 

• 도립중앙도서관 

• 주세국의 홈페이지 

※최신의 내용에 대해서는, 각 도세사무소에서 확인하여 

주십시오. 

♦ 종람과 열람 

(1)종람장부의 종람 

종람이란, 납세자가 본인의 토지·가옥의 가격을 동일구시정촌(区市町村)내의 다른 
토지·가옥의 가격과 비교하여 소유하는 고정 자산의 가격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납세자 여러분께서는 종람 기간 중(23구내의 경우 2011년도는 4월1일(금)부터 
6월30일(목)까지. 단,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함. ) 은, 토지·가옥의 가격 등이 
기재된 종람장부를 열람 할 수 있습니다. 종람할 때는 운전 면허증 등 납세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 서류※1를 지참하여 주십시오. 

(2)고정자산 과세대장의 열람 

납세 의무자께서는 본인의 자산이 기재되어 있는 고정자산 과세대장을 연중 열람할 수 
있습니다. 차지인·차가인(대가가 지불되는 것에 한정)께서는 고정자산 과세대장 중에 
차지·차가대상자산 (차가의 경우는 그 부지도 포함)에 관하여 기재된 부분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 시에는 운전면허증 등 납세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 서류※를 
지참하여 주십시오. 또한 차지인·차가인께서는 임대차계약서※2 등(대가가 지불되는 것에 
한정)도 함께 지참하여 주십시오. 

※ 1 23구 내의 고정 자산세와 관련되는 열람 신청시의 본인 확인 서류에 대해서는 69    
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 2 전차권(転借権)을 소유하는 분의 경우, 전대차 계약서등과  소유권과 지인·차가인과의 
임대차계약서 등 

 

♦ 심사의 신청 

고정자산 과세대장에 등록된 가격에 대해서 불복할 경우 고정자산 과세대장에 가격 등이 
등록된 취지의 공시의 날 (2011년도는 4월 1일)로부터 납세 통지서를 받은 날 후 
60일까지의 사이 (단 지방 세법 제417조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경우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도쿄도에 고정자산평가 심사위원회에 대하여, 「심사의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2011년도는 기준년도의 다음 년도인 제2년도에 
해당하므로  제안사항은 토지의 분합필 등 또는 가옥의 신축 등에 의해 새롭게 결정된 
가격, 땅값의 하락이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특례조치로서 수정된 토지의 가격 및 이 
특례조치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의 불복을 주장할 경우에 한정됩니다.  
심사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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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의 계산은? 

[ 예문설정 ]  

2009 년 10 월에 23 구내의 토지에 주택을 신축했습니다. 토지면적은 150 ㎡, 가옥의 바닥면적은 100 ㎡(목조 2 층 건물)입니다.  

토지 및 가옥의 가격 (평가 액) 등은 각각 아래와 같습니다. 2011 년도의 세액은?  
• 토지                                                           • 가옥 

2011  년도 가격                       45,000,000 엔        2011 년도 가격    6,000,000 엔 

2010  년도 고정자산세 과세표준 액          4,500,000 엔 

2010  년도 도시계획세 과세표준 액        9,000,000 엔 

[ 계산 ]  
Þ  토지 
 

내용 예문설정의 경우 설명 
 

2011  년도 가격 ① 45,000,000 엔  

본 규칙 과세특례 액 ② 7,500,000 엔 ① × 1/6 (소규모주택용지) 

전년도 과세표준 액 ③ 4,500,000 엔  

부담수준 ④ 60% ③ ÷ ②  × 100 

부담조정조치 ⑤ 4,875,000 엔 ③ + (② × 5%) 

2011 년도 과세표준 액 ⑥ 4,875,000 엔 ⑤ > ② × 80%인 경우는 ② × 80% 
⑤ < ② × 20%인 경우는 ② × 20% 
이번⑤는 ② × 80%(6,000,000 엔)을 넘지 않으므로 
⑥ = ⑤ 

당초 세액 A 68,250 엔 ⑥ × 세율(1.4%)(엔 미만은 잘라 버림) 

조례 부칙 제 15 조의 3 
감액의 적용 가부※ 

 
⑦ 
B 

4,950,000 엔
69,300 엔

 
③ × 1.1 
⑦ × 세율(1.4%)(엔 미만은 잘라 버림)A<B 기에감액 적용 없음

고
정
자
산
세 

상당 세액  68,250 엔  

본 규칙 과세표준 액 ⑧ 15,000,000 엔 ① × 1/3 (소규모주택용지) 

전년도 과세표준 액 ⑨ 9,000,000 엔  

부담수준 ⑩ 60% ⑨ ÷ ⑧ × 100 

부담조정조치 ⑪ 9,750,000 엔 ⑨ + (⑧× 5%) 

2011 년도 과세표준 액 ⑫ 9,750,000 엔 ⑪ > ⑧ × 80%인 경우는⑧ × 80% 
⑪ < ⑧ × 20%인 경우는⑧ × 20% 
이번⑪은 ⑧×80%(12,000,000 엔)을 넘지 않으므로 
⑫ = ⑪ 

당초세액 C 29,250 엔 ⑫ × 세율(0.3%) (엔 미만은 잘라 버림)  

조례 부칙 제 20 조의 3 
감액의 적용 가부※ 

 
⑬ 
D 

9,900,000 엔
29,700 엔

 
⑨ × 1.1 
⑬ × 세율(0.3%) (엔 미만은 잘라 버림)   
C < D 기에감액 적용 없음 

경감 액 ⑭ 14,625 엔 C × 1/2 (엔 미만은 잘라 올림) 

도
시
계
획
세 

 
상당 세액 

 
14,625 엔

(소규모택지용지의 경감; 44 페이지 참조) 

C − ⑭ 

※ 세액이 작년도의 1.1 배를 넘는 토지에 대한 조례감액 (37 페이지 참조) 

   단 2010 년도는 동감 액의 적용은 없었던 것으로 합니다. 

Þ  가옥 
 

내용 예문설정의 경우 설명 
 

2011  년도 가격 ① 6,000,000 엔  

2011 년도 과세표준 액 ② 6,000,000 엔 ② = ① 

당초 세액 ③ 84,000 엔 ② × 세율(1.4%)(엔 미만은 잘라 버림) 

신축주택의 감액 ④ 42,000 엔 ③ × 1/2 (신축주택의 고정자산세의 감면; 
39 페이지참조) 

고정자산세 

상당 세액 ⑤ 42,000 엔 ③ − ④ 

2011 년도 과세표준 액 ⑥ 6,000,000 엔 ⑥ = ① 
도시계획세 

상당 세액 ⑦ 18,000 엔 ⑥ × 세율(0.3%)(엔 미만은 잘라 버림) 

※위의 산출사례는 토지 1 필, 가옥 한동별의 납세액 이므로 실제 납세금액과는 끝자리 수 정리에 따라서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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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세 
 
도시정비 등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세로서 원칙적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가화(市街化)구역 내에 토지나 가옥을 소유하시는 분들께 과세됩니다. 
고정자산세와 같은 시정촌(市町村)세입니다만 23 구내에서는 도세로서 과세하고 있습니다. 

  
[납세하실 분] 

1 월 1 일 현재 토지, 가옥의 소유자로서 고정자산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분 
 

[납세액] 

¹ 토지가옥 
     

과세표준 액※ × 세율∗0.3% - 경감 액 등 
       

※과세 대장에 등록되고 있는 가격(토지에 대해서는, 37, 38 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 . 

[소규모주택용지의 경우] (23 구내)   

과세표준 액 × 세율∗0.3% − 소규모주택용지에 관계되는 경감 액 
 

(주) 소규모주택용지에 관한 경감 액이란? 

 소규모 주택용지의 부분에 상당하는 과세표준 액 × 0.3% × 1/2 
 
∗ 세율은 시정촌(市町村)에 따라 다르므로 79 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납세시기와 방법] 

원칙적으로 6 월, 9 월, 12 월, 2 월의 연간 4 회이며 제 1 기의 납부 월(6 월)에 송부하는 납세통지서로 
각 납기에 납부 합니다 (각 시정촌(市町村)의 납기는 79 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도시계획세는 토지, 가옥의 고정자산세와 합쳐서 과세됩니다. 납세통지서에는 도시계획세와 
고정자산 세의 세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과세표준 액은? 

♦    과세표준 액 

고정자산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그러나 토지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과세표준의 특례 조치나 택지와 관련되는 부담 조정 조치가 강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38 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 면세점(免税点) 

고정자산세와 동일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36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  주택용지에 대한 과세표준 액의 특례조치에 대하여 

고정자산세와 같은 방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36 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  택지의 부담조정조치 

고정자산세와 같이 부담수준 구분이 적용되어 분담조절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부담조절조치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37, 38 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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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세의 경감과 감면은(23 구내) 

♦ 소규모 주택용지와 관련되는 경감 

도쿄도에서는 소규모 주택용지(1호에 대해 200㎡까지의 주택용지)와 관련되는 도시 
계획세에 대해서, 세액의 2분의 1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 상업지 등의 부담 수준 인하 조례 감액 

37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 세액이 전년도의 1.1 배를 넘는 토지에 대한 조례 감액 
37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 소규모 비
・

주
・

택
・

용지에 대한 감면 

37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 내진화를 위해 개축하는 주택에 대한 감면 

40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 내진화를 위해 개수하는 주택에 대한 감면 

40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 신축 주택에 대한 감면 

40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특별토지보유세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분에게 부과되는 시정촌(市町村)세입니다. 
그러나 23 구 내에서는 특례로서 도가 과세하고 있습니다. 
특별토지보유세는 2003 년도 이후 새로운 과세를 정지하고 있습니다. 
단 2002 년도 이전에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징수유예를 받고 있는 분의 경우, 사업을 완성한 
후에 도세사무소(23 구내)로부터 확인을 받지 않으면 납세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